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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출범 3년의 평가: 로스쿨 제도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 상 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 제2조 (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

을 바탕으로 

○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목적
○ 문제점의 극복

-법학교육의 문제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의 문제

-법률가체계의 문제

○ 새로운 법체계의 구성

-법권력의 민주화

-사법서비스의 양적 확대

-사법서비스의 질적 확대

-국가/사회의 발전

법학교육의 문제
○ 시민사회의 법률수요와 단절

-교양교육체계와의 단절 : 세상사에 대한 이해능력의 부족

-전공부재(?): 법학과 시민사회의 법률수요 연계능력 부족

○ 사법시험제로부터 부과된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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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법학 : 법학교육 자체의 형해화

-죽은 법학 : 선례의 도그마화

법률가체계의 문제
○ 법조관료 v. 법률전문가

○ 법조관료형 구조

-법조는 시민사회로부터 유리

-권력통제집단으로서의 법률공동체 형성 결여

-오히려 정치권력과 유착 기회만 확대

○ 법조독재의 가능성

-권위주의적 강권력의 퇴조와 함께 법조권력의 확대: 특히 검찰

-계급사법의 가능성 : 전관예우, 대기업우호적, 친사용자적 관행

법률관료체제의 문제점
○ 송무사건 중심의 업무관행

○ 법률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의 법권력 대행자

○ 폐쇄회로속에서의 사적 Lawyering

○ 차폐된 법지식: 전통적 법학 이외의 법지식 창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짐

○ 새로운 경제체제, 사회변화에의 대응력 부족

○ 법의 공동지대 형성: 무변촌 + 특수법영역에 대한 법률서비스와법률전문가 부재

○ 법조인의 소극적 자세

사법시험-사법연수원
○ 식민지 법학, 식민지 법조

-법조관료에서 법조엘리뜨로

-국가통제형 법률가체계 : 정치상충부의 법집행을 매개하는 존재로서의 법조

○ 국가주도형 법조권력형성

-사법연수원- 국가권력의 집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전수

-법조inner circle, 한 솥 밥 식구: 종적`횡적 연결

○ 사법시험

-순혈주의: 일종의 우민화정책

법률서비스 공급 현실: 법조인수(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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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판사 검사 변호사

Number 2,618  1,752
8,322

(2007.7)
인구 (1,000명) 48,607

Number (100,000명) 5.4 3.6 17
Monaco 54.5 12.1 82

Switzerland 16.5 5.4 101
Germany 24.5 6.2 168

UK 7.0 4.6 22
Sweden 13.9 9.9 49

Spain 10.1 4.5 266
France 11.9 15.6 76
Poland 25.8 11.7 68
Czech 29.1 20.6 82

Russian Fed. 21.5 3.60 44

2008 예산(1,000원) 인구(1,000명) 48,607
GDP(1,000원) 

1,023,937,700,000

Court 1,038,557,099  21,366(1인당) 0.10%

Const. Court 22,728,151 468((1인당) 0.002% 

Prosecutor’s  
Office 629,021,728 12,941 (1인당) 0.06%

Sum(KRW) 1,690,306,978 34,775 (19€ ) 0.17 %

Monaco 168 € 0.34%

Switzerland 114 € 0.28%

Germany 106 € 0.38%

UK 99 € 0.35%

Sweden 81 € 0.23%

Spain 69 € 0.30%

France 53 € 0.19%

Poland 40 € 0.55%

Czech 30 € 0.27%

Russian Fed. 25 €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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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당 제1심 민사소송 신규사건수(2006)

변호사 1인당 제1심 민사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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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과 일상생활의 상호괴리 현상

문제의 핵심은

○ 변호사가 어느 정도의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 사회적 분쟁들이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법원의 소송사건으로 비화되고 있

다는 점

→ 법이 일상생활의 규범적 준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압도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

○ 여기서 변호사의 stabilizer로서의 기능 요청 

○ 나아가 facilitator로서의 기능도

사법개혁 1(문민정부기)
○ “사법도 서비스다”(1994)

최초의 민중적 요청: 사법권력의 해체, 국민중심적 사법의 요구

○ 법률서비스시장의 형성 : 

-변호사적정수 논쟁: 진입장벽의 해소

-로스쿨체제의 도입

-사법서비스의 다양화

⇛ 자유주의적 개혁(세계화추진위)

사법개혁 2(국민의 정부기)
○ 검찰, 법무개혁

○ 전관예우, 법조비리 혁파

○ 법조양성 충원제도의 개혁

○ 민간인경영진단,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새교육공동체위원회

-학사후 법학교육 체제의 동입

사법개혁(참여정부기)
○ 법원이 중심이 되는 사법

-공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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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의 민주화

-국민참여재판제

○ 법률서비스의 개혁

-법학전문대학원체제

-법률가 수의 확대

사법개혁: 향후 과제
○ 민주적 사법의 형성

-배심제의 정착

-사법에 대한 국민참여의 확대 : 검사장 직선제

○ 사법권력의 개혁

- 검찰권력의 조정

수사권조정, 고비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파견제 폐지

- 법조일원화

법관임용체제의 개혁

법관계층제의 해소

○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감시체제

법률가모델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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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시장의 동향: 전세계

법률서비스시장: Global             (단위: 10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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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전략: 영국의 경우

법률가 체계의 개혁방향

○ 법치의 실현: “사법도 서비스다”

-자유와 권리의 보장

-분쟁해결, 질서유지

○ 시장의 안정, 경쟁력 강화

-시장작동을 위한 조건이자 경제성장의 추동력

-세계화의 동력: 신입헌주의

⇛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양적, 질적 확장 추세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또다른 대응양식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 선발에서 충원으로
○ 법권력의 이전: 국가로부터 시민사회로

-국가(사법연수원)가 아니라 시민사회(대학)에서 법률가 양성

○ 법조와 시민사회의 동일성을 강화, 정치권력으로부터 법률가사회의 독립성 확보

○ 시민사회에서 자율적,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법감정, 정의감정을 사법시스템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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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달하는 민주적 사법절차의 형성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상: 법률가상
○ 현재의 송무중심의 소극적 법률가상에서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가

상으로 이행

①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폭넓고 세련된 인식,  

② 국가적 및 지역적 차원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 

③ 국제적인 감각, 

④ 투철한 서비스정신과 민주적 책임윤리 등을 갖추고

○ 다양한 사회적 법률수용에 부응하여 그들의 주장과 요구와 이익을 우리 법체계내

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 책임 있는 법률가를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상: 교육과정 
① (후기)산업사회의 다양한 법률수요를 시민사회의 법으로 포섭할 수 있는 법교육 

② 법학교육의 전제가 되는 인문교양교육이 강화 

③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으로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가의 양성: 법학지식 외

의 전문지식교육이 전제

④ 법적 사고능력의 함양: 기초법학교육과 실무상의 법률지식/기술 연계, 실무법조계

와 법학계간의 상호개방적 교류

⑤ 창의적, 개방적 법교육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상: 선발에서 양성
①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법학전공자로 제한

② 변호사시험: 실질적인 변호사자격시험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합격

③ 변호사자격시험은 단편적인 지식 암기의 평가가 아니라 창조적 법적 사고능력

(Legal Mind)과 직업윤리의식을 평가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서비스의 질적 확대
○ 전문성있는 법률가의 양성:법률전문가(Legal Professions)

○ 창조적·적극적 법적 사고능력(Legal Mind)의 함양 

○ 일반시민중의 한 사람(소위 Generalist)으로서의 법조: 법조윤리의 강화

○ 장기적으로는, 각 영역별로 다양하게 특화된 법조의 양성: Sp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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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의 경쟁력강화 및 국가경쟁력 증진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서비스의 양적 확대
○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조를 양성하고 이들이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유연하게 사회적 

법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 각각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며, 

○ 이를 위해 법률시장의 독점을 해제하고

○ 공급부분에 있어서의 자유·공정경쟁의 체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즉, 법조인수의 절대적 확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상: 법학전문대학원
① 수월성 있는 전문가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물적·인적 시설의 확보

②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도 전문적인 Governance체제를 구축

③ 법학계는 물론 법조실무계 및 시민사회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상: 접근성 확보
○ 법조인의 충원·양성과정은 사회지도적 계층으로의 진입을 담보하는 통로

○ 이에 법률전문가양성과정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든 사람들에 가능한 한 평

등하게 개방되어야 함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지방에 균형적으로 분산

②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 그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을 

용이하게 함

특히 장학제도,  야간,통신 법학전문대학원

※ 법전원은 귀족학교?  문턱/장학?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총입학정원제

○ 2,000명, 25개 법전원

○ 왜 2,000명인가?: 1,500명, 2,000명, 3,000명?

①경쟁 축소: 교육의 질 담보 곤란　

②입학정원의 한정  입학전형 준비 비용 증가

③각 법영역별로 특성화된 법률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수 있는 기회 축소

④법학교재의 개발, 교육내용의 다양화, 수월성있는 교육방법 및 자원의 개발·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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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계

⑤법률서비스의 공급 자체의 축소: 사법접근권의 고착화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교육,학사관리
○ 교육과정의 혼란: 이론/실무교육의 구획

-실무가 출신 교수에 대한 변호사 실무 제한의 문제

○ 임상교육/Externship의 부실

○ 실무교육이라는 이름의 국가관여: 판검사의 파견강의

-일종의 평가자? 검사실무교육 평점과 검사임용?

○ 법전원과 연계된 실무훈련장의 부재

-법전원 부설 로펌?

○ 지나치게 엄격한 절대적 상대평가제

-사법연수원식 평가제에 의한 법전원 교육의 “식민화”

-그룹학습, 실습/실기학습, 세미나식 학습, 소규모 학습, 교양법학수업 등에 장애 → 

교수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변호사 시험
○ 아직도 불투명한 변호사시험

-목적, 평가방식, 평정수준, 혹은 합격정수?

-변호사시험 합격자수에 대한 국가통제는 왜 필요한가?

○ 너무도 많은 시험과목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X 3(선다형, 사례형, 기록형)] + 선택과목 + 법조윤리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가?

-기록형시험의 의미?

○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없는 질문

-“무엇을 위한 변호사시험인가? 

-“무엇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어야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 변호사시험은 여전히 교육과정을 식민화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변호사 실무수습

○ 준비되지 아니한 억지

-연수의 목적은 무엇인가?

연구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며 그 평가는 어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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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연수비 or 연수수당?  본인/연수주체/법전원/사회 혹은 국가?

○ 근거없는 억지

-연수중인 자는 왜 사건수임도, 고객접견도, 법률상담이나 서면작성도 금지되어야 하

는가?

-변호사법 제21조의 2: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Governance?
○ 법전원 협의회: 

-구성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정관 6조1항)  교육주체(교수,학생)의 배제

-징계? ; 제명, 1년이하 자격정지  회원의 제명? 해당법전원의 배제?

○ 법학교육위원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추천 등으로 교과부장관이 지명, 위촉

-법전원의 설치, 인가, 폐지, 변경, 입학정원 등의 심의권

-교육주체(교수)의 조직적 참여 불가(학생은 완전 배제)

○ 법전원 평가위원회

-교과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추천 등 변협회장이 임명

-역시 교육주체(조직으로서의 교수, 학생)의 배제

⇛ 국가(및 기존법조)중심, 자율성과 참여의 결여: 교수도 학생도 없는, 철저하게 타율

적 관리, 감독의 체계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평가와 발전체계

○ 왜 평가하는가?

-서열화? 도태? 경쟁? 혹은 정보제공?

○ 무엇을 평가하는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내용과 방법과 그 비중은?, 

-그리고 왜 그것이 평가되어야 하는가?

○ 누가 평가하는가?

-왜 변협이 주체가 되어야 하나? 

-교과부(인가), 법무부(변호사시험), 변협(평가)  철저한 국가관리체계를 만들어둘 이유

는 무엇인가?

○ 거시적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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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개별학교에 대한 서열화평가뿐

-로스쿨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그 개선, 발전의 대안마련을 위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변화의 추동력은 어떻게?

-총입학정원의 확대와 로스쿨인가교의 확충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사회와의 관계
○ 법전원은 지역사회에 무엇을 하고 있으며, 하여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율성도, 인적, 물적, 시간적 여유와 자원도, 그를 위한 지적, 기술적 능력도 없는 상

황에서…

○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약화된다면 지역별 안배는 왜 필요한가?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은?

○ 직역의 확대는?

-법률가의 진출로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준법지원인?)

-법률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는 정비되고 있는가?

무변촌, 변호사정보관리, 제공시스템, 법률원조제도 등

○ Street Lawyers의 양산: 

-법문화의 변화에 대한 대응은? (eg. 법원과 법관의 확충? 변호사참관제, 공판중심주의 

등등) 

 

법학전문대학원과 시민사회: 무엇을 해야하나?
○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개혁의 과정

-민주적 사법, 국민의 사법을 실현하는 한 수단

→ 그 구조화작업에서의 오류는 사법체계 및 법체계 나아가 사회체계 전반의 오류를 

야기할 가능성

-개혁의 지점들을 스스로 포착하고 실천해 나가야 함

○ 시민사회를 법주체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법전원Governance체계의 구축필요

-통제나 규제가 아닌 사후적 조정과 교정의 법전원관리체계 필요

→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법전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 법전원에 대한 시민적 접근권 강화

-총입학정원제의 폐지 혹은 대폭 확장

-통신, 야간 법전원의 존재가능성: 제2의 직업으로서의 법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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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에서의 법전원 역할 강화

-당해 지역에서의 법률서비스의 허브 역할: 법상담, 입법지원, 법문화조성, 법률서비스

전달체계구축 등

법학전문대학원과 법률가양성: 무엇을 해야하나?

○ 법전원의 자율성 강화

-국가/법조의 후견적 감독 폐지

Eg. 전임강사/시간강사 수업률? 교과의 다양성 요청은 어떻하고?

성적의 절대적 상대평가제…: 무엇을 평가하라고?

-인가주의의 원칙에 충실할 것: 최소한의 기준제시 + 그 이행의 확인 수준에…

-서열화가 아닌, 정보제공 목적의 법전원평가제

○ 법전원의 교육과정

-Think like lawyer v. Act like lawyer? 

-실무교육/실습교육의 비중과 그 비용의 문제: 왜 법전원만이 부담하여야 하는가?

국가/기업(사회)/로펌/학교/본인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

-“기록형”?

○ 변호사시험: 더 쉽게, 더 많이, 더 자주

○ 변호사 직역: 확대가 아니라 개척(혹은 침투) 

→ 국가의 감시,감독으로부터 시민사회와 시장의 평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세 가지

○ "The first thing we do, let's kill all the lawyers” 

(W. Shakespeare, Henry VI Part II)

○ ‘나에게도 대학생 친구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 

(조정래, 전태일평전)

○ 빠삐용! 그것을 알고 난 나는 자네마저 홀로 보내고 이렇듯 외로운걸세.

(구상, 드레퓌스의 벤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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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학사관리 및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송 기 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법학전문대학원은 더 나은 법률가 양성 시스템인가?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

법전원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다. 지난 1월 첫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고 3월말 합격

자가 발표되었다.1) 법전원에서 교육한 첫 변호사가 배출된 지금은 그 동안의 법전원 제

도의 운영에 대해 되돌아보고 법전원 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시정

하고 개선하여야 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그 동안 우리가 꿈꾸던 

법률가 양성을 위해 법전원이 어떠한 희망을 주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곰곰이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능하면 일찍 발견하여 치유하여야 한

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 함.) 제도는 과거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을 

통하여 법률가를 양성하는 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상되고 도입되었

다. 매우 높은 경쟁률을 수반하는 시험에 의하여 예비법률가를 선발하고 이들이 2년간 

실무연수를 받은 뒤 변호사가 되는 것은, 사법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방법 위주로 법학을 학습하게 하였고 그 결과 법학교육조차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전원은 학부교육을 마친 이들 가운데 법률가로서 자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

발하여 그들의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3년 동안 다양하고 충실하게 ‘학교’에서 

법학교육을 하며 실천적인 이론을 교육하는 것 등이 그 교육과정의 형식상․내용상의 특

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한 법률가 양성제도와 어느 정도 차별화된 것이며, 법학

교육기간의 장기화, 돈 많이 드는 귀족학교라는 등의 비난을 무릅쓰고 제도를 변경한 

취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전원에서의 교육이 ① 법전원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② 다

양한 전공2)과 진출경로를 가진 예비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커리큘럼의 제공, ③ 변호사

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1665명, 이 가운데 1451명이 합격하였다. 입학정원 대비 72.6%, 응

시자 대비 87.2%가 합격하였다.  

2) 한인섭, 「다양한 전공, 그 특장을 융합하는 로스쿨 강의-첫 학기의 작은 경험-」,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1호, 2010년 3월,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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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 법률지식과 법적 추론능력의 함양 등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면 법전원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제도가 될 뿐이라는 지적3)을 상기하여야 한

다. 

2. 법전원에 대한 오해와 제도 정착의 걸림돌

우선 법전원제도가 정착되는 데 장애가 되는 오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4) 

가. 법전원과 변호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는 근거 없는 불신

법전원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가르치는 곳이라기

보다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즉 실천적인 법률적 지식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다. 전문직업을 얻기 위한 학교(professional school)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년간의 교육과정은 실제 변호사가 되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데 집중

되어야 한다.5) 

법전원 도입이 가져온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과 교육방

법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실시되고 있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

호사가 되는 것과 달리, 법전원을 통하여 변호사가 되는 것은 교육방법의 차이, 변호사

가 되는 데 필요한 교육기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대체로 법과대학 4년과 사법시

험 준비기간을 거쳐 시험지원자 가운데 극히 소수만이 합격하고, 그 합격자가 판사, 검

사, 변호사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연수를 거쳐 변호사가 되는 것과 달리, 법학을 (대
부분) 공부한 적이 없는 학부 졸업자들이 3년만에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

격하여,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보기에는 ‘속성 과정을 거쳐’ 변호사가 된다는 것이다. 법

전원을 졸업하고 독자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연수를 요구(변호

사법 제21조의2 제2항)하고 있긴 하지만, 법전원 졸업 변호사와 기존 사법시험 합격 뒤 

사법연수원을 마친 변호사와 활동범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 자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부정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3년 만에 그것도 과거 법과대학과 질적으로 달라진 것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

이는 법전원에서 받은 교육만으로 변호사 자격을 받고 자격 취득 후 (6개월 연수를 거

치지만) 변호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불신이 존재한다. 일

단 법학공부를 한 시간과 연수과정을 생각하면 기존 변호사들이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

호사자격을 얻을 동업자들에 대해 가지는 불신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법전원을 통한 변호사자격의 부여는 법학교육, 변호사자격요건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3) 양건, 「로스쿨 정착과 학부교육 정상화를 기대하며」, 김건식 외, 『로스쿨과 법학교육』, 아카넷, 2008, 

11면.

4) 이 내용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창립기념 심포지움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

다.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창립총회 

자료집(2011. 9. 2.), 13면 이하.

5) 송기춘, 「미국의 로스쿨이 시사하는 몇 가지」, 김건식 외, 앞의 책, 28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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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에서 매우 충실한 교육이 

이뤄지고, 법전원 학생들이 최소한 학사라는 점, 공허한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천적 관점

에서 법학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교육내용이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데 더 유용하다는 

점에서 교육기간이 짧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변호

사가 되는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과거에는 생각하기 쉽지 않았던, 다양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는 것이 보다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변호사집단이 가지는 문

제인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 변

호사가 된다는 것은 법률가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지식과 훈

련을 받았다는 것이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치고

도 기대에 미치지 않는 변호사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전원을 마치고 기대에 미치

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있기 마련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들어 법전원 제도 자체, 또는 

법전원 교육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충실하고 실천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면 3년의 교육과정이 결코 짧지도 않다. 

나. 변호사시험의 선발시험 성격 유지 또는 선발시험화 경향

법전원에서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려면, 법전원 자체가 변호사를 양성하려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그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으로부터 절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호사시험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과목 위주로 수강을 

하게 되고 그만큼 다양한 과목을 공부할 기회와 시간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법학교육이 파행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시험을 염두에 둔 학습은 수강과목 자체의 

선택뿐 아니라 교육과 학습방법과 내용까지 달라지게 한다. 다양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토론식 수업보다는 시험의 정답 또는 모범답을 염두에 두고 교육과 학습이 이뤄지는 

것은 판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에서 변호를 하여야 하는 변호사를 양성

하는 법전원으로서는 적절한 교육방법이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법률가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췄느냐와 함께 변호사시

험과 무관한 다양한 관심분야를 학습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변호

사시험 합격 사정기준과 합격자가 결정해져야 할 것이다. 2012년에 실시되는 변호사시

험의 합격률은 당초 입학정원 대비 75%로 하였고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도 대체로 

이 수치에 근접한다. 앞으로 어떠한 사정기준에 의하여 얼마나 합격할지 명확하게 정해

지거나 합의된 바 없지만 앞으로도 수치의 변화가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합격률을 바

탕으로 하는 시험의 성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점차 낮아지는 합격률

에 따라 법전원 교육과정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이 우선

적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제 법전원 제도는 당초의 구상과 달리 높

은 비용을 지출하는 수험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제1회 시험에서 합격률이 낮은 법전

원마다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조짐이 목격되고 있다. 그 결과 법전

원의 교육과정이 왜곡될 조짐을 보인다. 변호사시험을 3학년 2학기 강의를 마치자마자 

실시하는 것도 2학기 학사운영을 왜곡시키는 것이자 시험대비 강의가 이뤄지게 하는 원

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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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전원 운영의 자율성 침해

법전원 출범 당시 각 법전원마다 특성화 분야를 정한 것은 25개 법전원이 획일화되는 

것을 피하고 전체 법전원 구성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

리고 다양성을 갖는 기본은 법전원 운영의 자율성이다. 그것은 대학의 기본적 모습이기

도 하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교수회의 자율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법전원 운영의 자율성은 현재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러한 법전원의 

문제는 어느 한 학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에 공통적인 것이기도 하다. 2011
년 1학기부터 시행된 학사관리 강화방안에 의한 엄격한 상대평가와 학사경고 및 유급제

도의 시행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6) 이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는 교육부가 깊이 개입하였

다. 이 점은 교육부 법전원 사무 담당 과장이 직접 할 말이기도 하다.7) 이 학사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각 법전원이 시행하고 있는 엄격한 상대평가, 학사경고 및 유급제도가 얼

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한 문제에 관하

여 각 대학 교수회가 자율성을 얼마나 훼손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전원

의 설립취지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과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듯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

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

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면, 최소한의 공통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각 법전원마

다의 고유한 특성과 구상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전제가 학교의 운영, 교육과

정 편성과 운영에서의 자율성의 확보라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법전원 운영의 권한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 법전원에 있다. 
그러나 현재 법전원 교수들의 무관심 또는 무기력 때문인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통하여 ‘원장’들이 합의한 내용을 각 법전원 교수회에서 추인해 주는 

일도 허다하다. 여기에는 그 결정 또는 합의내용이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의 학교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도 한몫한다. 

라. 법전원 교육 내용과 방향에 대한 합의 부재

아직 법전원에서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교수마다 또는 학교

마다 견해가 대립한다. 변호사들과 교수들 사이에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 변호사시

험과 관련하여 시험 합격에 대비한 기초적 내용의 치밀한 교육을 할 것인지, 변호사시

험과 무관하게 특정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하는 것 정도도 요구하는 교육을 할 것

인가는 논쟁이 요구되는 주제이기도 하다.8) 법전원이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가르치는 곳

6)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기춘,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법과 사회』 제40호, 2011, 93면 이하 참조. 

7) 법무부․한국법학원, 『변호사시험 운용방향과 법치주의 기반 확대(자료집)』 - 법무부 법조인력과 창설 10

주년 기념 심포지움 -, 2011. 4. 18., 61면 이하. 

8) 미국 로스쿨의 경우 선택적인 필수과목의 하나인 세미나 과목은 졸업을 위해서는 3학점 1과목을 최소한 

수강하여야 한다. 이 과목에서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하며 여러 차례 교수에 의한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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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고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곳이라고 해도 

그 실무능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다.9) 

실무교육에 대한 오해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법전원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실천

적인 이론교육이다. 그러나 실천적 교육 또는 실무교육이 좁게 소송서류의 작성 등 기

술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까지 교육하기에는 법전원 3년 

과정이 그렇게 한가롭지 않다. 그런 것은 변호사가 되어 연수를 받으면서 또는 실무를 

하면서 배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무라 함은 단순한 이론을 학습하는 것

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변론을 염두에 두고 그에 필요한 이론과 논리

의 구성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이라는 것이다.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뢰인

의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의 구성과 법적 추론이다. 실제 변호사 활동을 할 

때도 서류의 작성방법 등은 매우 부차적인 것이다. 실무의 핵심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

화할 논리의 구성이다. 

이 점에서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 시험은 그 취지와 실효성이 의문이다. 그것이 문서

의 형식적 작성능력을 묻는 것이라면 무의미하고, 법전원교육에서 그것까지 교육할 것

을 요구한다면 3년의 교육과정이 짧다고 하면서 법전원 교육 또는 이를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과 모순된다. 사실 그런 문서작성방법은 방학중에 주로 이

뤄지는 인턴과정을 통해 배우고 실무에 임하여 해보면 그만이다. 기록형 시험이 방대한 

서류의 분석능력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면 3년 교육과정에서 가르칠 것을 요구하기에는 

과도하고 기록의 분량이 많지 않다면 굳이 사례형과 별도로 시험을 보는 것이 필요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도 6개월 이상 정해진 기관에서 연수를 해야만 

독자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기록형 시험을 보는지 알 수 없다. 

법전원은 다양한 전공과 관심을 가지는 예비법률가를 선발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

하여 교육한다. 다양성선과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염두에 두지 않

고 3년의 기간 동안 충실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년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변

호사시험은 그리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

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전원은 과거의 법률가 양성제도보다 낫다고 생각된다.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낮거나 자격시험이라 해도 합격하기 쉽지 않은 시험으로 될 경우 법전

원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수험학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교육과정이 시험준비

에 상당 부분 할애된다거나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데 맞춰지는 것은 비극이

받는다. 미국연방변호사협회는 한 성명에서 3년 J.D. 과정을 마친 졸업생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취업할 

때 Ph.D. 학위와 같이 박사로서 대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근거의 하나는 3년 교육과정 동안 소

논문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http://www.abanet.org/legaled/standards/standardsdocuments/ 

Council%20Statements.pdf(2009. 8. 23. 검색)(2012. 5. 6. 검색하였으나 현재 검색되지 않음. 추후 문서 

다시 확인하겠음.)

9) 2011년 10월 21일에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

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출제와 관련하여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여러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법학전문대학

원교수협의회․연세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시험범위와 방법을 중심으로-』(학술

세미나 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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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의 조짐을 목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글은 법전원 제도 도입 3년을 넘기면서 법전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그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의 선발, 학사관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

안을 찾고자 한다. 아울러 법전원에 대한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선발 및 학사관리의 문제점

1. 신입생선발 현황 및 문제점

가. 입학전형의 기본원칙

법전원은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

한다.  학생 선발은 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 능력을 반영하여 이뤄지며, 법학지식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전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적성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이라 함) 제23조) 법전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

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

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입학자 중 당해 법학

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

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6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학생선발의 다양성과 법학전공자의 비율 제한 등이 주된 내용이다. 

나. 문제점

(1) 사회적 취약계층 선발의 문제

각 법전원은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제도를 두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

층’의 의미는 모든 법전원이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은 국가유공자까지 사

회적 취약계층으로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입학 지원한 경우 자신이 국가유공자인 사실이 “특수한 사회적 취

약성”을 직접 의미하지는 않으며,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입학 지원한 경우도 그것이 “본

인이 가지는” 사회적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국

가유공자 및 그 자녀 가운데서도 “부모 및 자신이 무주택인 자”에 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로서 무주택인 자와 단순히 무주택인 자를 “특수한 사회적 취약

성”의 기준에 의해 근본적으로 달리 취급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10) 국가유공자는 본래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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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원의 개념이므로 이들이 장애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요소에 관계가 있는 

한에서만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차상위계층 대상 특별전형에도 문제가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급여를 

받는 경우는 여러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이 증명될 수 있으나,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그 수입이 최저

생계비의 100-120%에 있다는 점 이외에 보유재산이 얼마인지를 알기가 대부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증명은 대체로 의료보험 

등 서류만으로 하고 있으나 보유재산의 규모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발

적인 협력이 없으면 안된다. 그 지위의 증명을 오로지 의료보험납입액에 의존하는 경우

가 적지 않아 실제 가옥 여러 채를 소유하고 그 임대수입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소규

모 업체에 취업상태를 만듦으로써 의료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

되기도 한다. 차상위계층은 간혹 그 요건을 조작하여 자격을 취득할 위험은 있으나 현

실적으로 생계가 어려움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은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전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원서접수시에 최근 3년간 납부한 의료보험료 

기록뿐 아니라 재산세 납부증명서(3년분 이상) 기타 예금 등 증명서까지 확보하여 대상

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원칙적으로 지원자가 자신이 이 특별전형대상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격 인정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하

며 추후 거짓이 드러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두는 게 좋겠다.

장애인이어서 특별전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전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일률적으로 필기시험 형식만을 취하

고 있으나 재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적 사고능력은 우수하나 짧은 시간 안에 요구

되는 논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는 입학과 졸업이 가능하다

면 변호사시험에서도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 법학전공자 우대 또는 법학지식의 평가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겉으로 드러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

람의 합격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11)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입학전형에서 법

학 전공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유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대한변협신문의 보도내용

(2011. 10. 31.자)에 의하면,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09학년도 1기생의 경우 법학사의 비율이 34.38%, 2010학년도 2기생

의 경우 37.65%이었는데, 2011학년도 로스쿨 입학생 2092명(정원 내·외 포함)중 법학사 

비율은 1035명(49.14%)인 반면에 비법학사 비율은 1057명(50.86%)로 나타났고, 앞으로 법

학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전원법 제26조 제2항에서 비법학사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법전원 제도가 학부에서의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심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10)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보고서』, 2010. 2., 42면.

11) 실제 어느 법전원의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경우는 전체의 20%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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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라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전원의 대부분을차지하는 것은 바

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하는 대학이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지만,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학

을 7년간 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3년 만에 변호사가 

되는 게 힘들다는 인식 위에서 입학전형에서 법학지식을 평가할 수 있고 또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12)도 있지만 이럴 경우 학부 전공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당초의 구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2. 학사관리 현황과 문제점

가. 법학전문대학원 수강신청 현장

수강생 10명 이상인 과목의 경우 수강생의 4%에게 D 이하의 학점을 줘야 하는 규정

이 있다고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또 10명 이하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D까

지는 강제하지 않고 A, B, C 학점의 수를 1-2-1(4명 수강과목), 1-3-1(5명 수강과목) 또는 

2-5-2(9명 수강과목)로 규정하고 심지어 2명 수강과목에는 A, B 각 1명, 3명 수강과목의 

경우는 A, B, C 각 1명으로 한다면? 수강생의 4%가 D 이하의 학점이면 정확하게 25명

이 수강하는 과목이면 학생 1명이 D 이하의 학점을 받는다. 50명이면 2명이 해당된다. 
반올림한다면 수강생 13명부터 37명까지는 1명, 38명 이상은 2명 또는 3명이 자신의 노

력이나 성취도와 무관하게 ‘참화’를 당하게 된다. 학사경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강신청을 할 때도 이변이 일어난다.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이나 수강해야만 하는 

과목을 신청했는데, 수강신청한 학생 수가 8명(이 경우 A, B, C가 각각 2-4-2)인데 모두 

자기보다 잘하는 학생이어서 아무리 해도 더 잘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하겠

는가? C학점은 맡아놓은 것이니 B를 맞으려면 다른 과목으로 수강신청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보다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나름 안도하던 학생은 자기가 C를 맞을 

수 있으니 역시 수강신청 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상황이다.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2명이니 확실하게 잘 하는 학생이 있으면 A를 받기 위

해 수강신청을 변경한다. 이렇게 해서 잘 하는 학생 3명이 남으면 제 아무리 잘해도 A, 
B, C 각각 1명씩이니 서로 좋으려면 헤어져야 한다. 이제 폐강 위기에 직면한다. 강의를 

못해서도 아니고 들어도 그만인 강의여서가 아니다. B, C라도 감수하고 듣는 소신이 있

든지 아니면 대형강의에 가서 D를 맞느니 ‘잘만 하면’ C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라도 있어야 강의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학기말 D 학점을 받는 화를 당하기 전까

지는 그래도 좋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형(수강생 10명 이

상) 강의의 수강생은 더욱 늘어난다.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요즘 법전원

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엄격한 상대평가와 이를 기초로 학사경고와 유급이 

따르게 때문이다. 이른바 학사관리강화방안13)에 따른 법전원 학칙 개정 탓이다. 

12) 홍일표,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선점」, 인터넷 법률신문 기사. 

http://www.lawtimes.co.kr/LawEdit/Edit/EditContents.aspx?serial=62503&kind=ba04(2012. 4. 25. 검색)

13) 학사관리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송기춘,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9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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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사관리의 자율성 침해

이른바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정하는 엄격한 상대평가, 학사경고와 유급제도는 각 법

전원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낮다고는 할 수 없지만 높다고도 할 수 없는 변호사시

험 합격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른바 학사관리강화방안은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당장 눈 앞에 보이는바, ‘살아남기 위한’ 행동을 정당화시켜 준다. 비유하자면 ‘의
자뺏기(차지하기)’ 게임과 같은 것이다. 법률가로서 원대한 이상을 꿈꾸기보다는 학사경

고를 면하고, 졸업을 하기 위하여 성적에 목을 매게 된다. 졸업이 걱정이 아니라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 성적관리를 한다. 학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난 문제이다. 자신

의 관심사보다는 수강하기 수월한 과목, D를 피할 수 있는 과목(수강생 10명 이하)을 찾

는 경향이 나타난다. 변호사시험과목조차도 수강생이 적어지는 일도 있다. 담당교수가 

요구하는 학습량이 많거나 수강생 가운데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여러 명 있는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눈치보다가 서로 수강변경을 하여 폐강에 이르기도 한다. 

각 법전원의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 학사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우

에 따라서는 현재의 학사관리강화방안보다 더 엄격한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각 법전원마다 특성과 교수회의 인식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가지는 결정적인 문제는 획일적 성적

평가방법도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러한 평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교육적 관점이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사경고나 유급이 추구하는 것은 이들을 탈락시켜 졸업을 시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정규교육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

하면 추가적이고 보충적 교육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법률가가 되는 데 필요한 일정 

수준에 이르도록 돕자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일정한 관심과 배려를 위하여 학생을 분

류하는 것이다. 왜 학생을 공부하지 않으면 탈락한다는 두려움만 갖게 하는가? 그러한 

두려움이 공부보다는 공부 외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왜 생

각지 못하는가? 자세한 것은 필자가 발표한 다른 글14)에 실려 있으니 여기서는 상세하

게 논하지 않는다.  

2. 졸업을 위한 수강학점에 대한 인식의 문제

법전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9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및 시

행령 제12조 제1항). 그리고 이 가운데 35 학점 이내에서 필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대

체로 1학점이라 함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하여 매주 50분 수업을 하는 것을 상정

하고 있다. 이 점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데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강의시간뿐 아니라 강의준비 및 복습과 과제물 준비 등에 소요

되는 시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14) 송기춘,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강화방안’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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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법전원은 대체로 강의시간의 양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다. 이 경우 문제는 강의준비와 과제물 작성 등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과목의 

경우 학습시간이 거의 학점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문서작성 과목의 

경우 강의시간은 매주 1시간에 불과하다고 해도 사례의 분석과 발표 준비 및 과제물의 

작성에는 통상 1학점 과목에 소요되는 시간의 몇 배가 들어간다는 점은 누구나 잘 인식

하고 있다. 그 결과 학습량과 학습시간에 학점이 비례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

점 인정에 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법전원에서 주관하지 못하는 과정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습과정(또는 실무수습)의 경우 학교가 하는 일이라고는 수습기관을 

알선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까? 담당교수도 없이 담당교수

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으면서 학점을 부여할 수 있을까? 실무수습에 학점을 부여하

려면 적어도 학교의 주관과 이를 위한 외부기관에 파견, 파견 전 기본적 교육실시, 정기

적인 수습기록 제출과 담당교수의 코멘트 등의 내용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 로스쿨 학생들이 방학중 참여하는 로펌 인턴은 10주 정도를 하면서도 학점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방학중 실시하는 외부파견교육(Externship)의 경우 학점이 인정된다. 학

교에서 그 과정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실무수습 몇 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3. 교육시간의 문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는 “법학전문대학

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것을 보면 한 학기는 15주의 기간이며 6시간이 6학점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하면 여

기에서 말하는 ‘시간’은, 그 정의가 없긴 하지만, 60분이 아니라 50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또한 학기당 15주는 교수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시험을 치르는 평가는 교수시간에 

해당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 때문인지 특히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을 치르는 시간 

이외의 다른 수업도 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한 학기 15주 기간 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를 경우 13주의 수업만 하게 되고, 시행령의 ‘교수시간’을 시

험시간을 제외한 것으로 본다면 실제 교수시간은 13주밖에 되지 않아 교육과정의 부실

로 이어질 수 있다. 각 교수의 수업에 대해 질적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인

정하면 결국 교육과정의 충실성은 객관적 지표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수시간의 개

념이 무엇인지, 교수시간 30주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즈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되어야 한

다. 

참고로 미국 연방변호사협회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인증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습과정 및 학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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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304. 학습과정 및 학사력

(a) 로스쿨의 학사년은 정기적으로 강의가 이뤄지는 날이 1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월력

으로는 8월 이상이어야 한다. 로스쿨은 자료읽기, 시험과 휴식에 적절한 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러한 시간은 위의 학사력상의 130일에 산입되지 않는다. 

(b) 로스쿨은 졸업의 요건으로서 58,000분 이상의 교육시간을 학교 인근지역에 머물면

서(in residence)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시간 가운데 45,000분 이상은 

정기적으로 편성된 로스쿨에서의 강의시간에 출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c) 로스쿨은 J.D.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습과정이 학생이 로스쿨(편입생의 경우는 편입 

이전의 로스쿨)에서 법학학습을 시작한 이후 24개월 이전에 마치지 못하며 또한 이 때

로부터 84개월을 넘지 못한다. 

(d) 로스쿨은 출석이 정기적이고 시간을 준수하는 것일 것을 요한다.

(e) 로스쿨은 어느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습을 마친 경우 학교가 요구하는 전체 졸업학점

(또는 4학기제와 같이 다른 학기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는 그에 비례적인 수)의 20%

를 초과하는 과목수강을 신청하도록 허가해서는 안된다. 

(f) 학생이 주당 12 시간을 초과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어느 주도 주당 20시간을 

초과하여 고용될 수 없다. 

...

해석 304-4

로스쿨에게 다음 사례는 유용할 것이다. 전통적인 학기제(2학기)를 취하는 로스쿨은 시

험시간을 제외하고 '학점(credit)'당 교육시간 700분을 요한다. 4학기제를 취하는 경우는 

학점(a quarter hour of credit)당 시험시간을 제외하고 450분의 교육시간을 요한다. 총 

58,000분의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로스쿨은 2학기제의 경우는 83학점(semester 

hours of credit), 4학기제의 경우는 129학점을 요한다.

2학기제를 취하는 로스쿨이 학점당 50분 강의를 하면 14강의시간에 700분의 교육을 하

게 된다. 이러한 학교가 강의시간을 55분으로 하면 13 강의시간에 700분 교육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가 강의시간을 75분으로 하면 10 강의시간에 700분 교육을 하게 된

다. 

4학기제를 취하는 로스쿨이 학점당 50분 강의를 하면 9강의시간(class)에 450분의 교육

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가 강의시간을 65분으로 하면 8 강의시간에 450분 교육을 하

게 된다. 이러한 학교가 강의시간을 75분으로 하면 6 강의시간에 450분 교육을 하게 된

다. 

어떤 경우에도 기준 304(a)의 강의일 130일 요건과 기준 304(b)의 교육시간 58,000분 

요건은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5)

이 미국연방변호사협회의 로스쿨 인증기준과 해석에서 교육시간은 분 단위로 측정되

며, 강의일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출석수업 시간의 최소한도 규정하고 있다. 필자의 추

측으로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로스쿨의 강의시간이 1분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학기제 로스쿨에서 50분 단위의 강의를 할 경우, 14시간 강의이면 

700분이다. 55분 단위 강의라면 13시간이면 700분을 채울 수 있다. 75분 단위의 강의이

15) ABA, Standards for Approval of Law Schools, Standard 304와 Interpretation 30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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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시간이면 된다. 4학기제 로스쿨에서는 50분 단위의 강의를 할 경우 9시간 강의에 

450분이 된다. 65분 단위 강의이면 8시간 강의면 450분은 채워진다. 75분 단위 강의이면 

6시간 강의면 450분이 된다. 다른 예로, 강의시간 52분, 매학기 15학점을 13주 강의를 할 

경우 52×15×13=10,140이며 6학기 교육시간은 60,840시간이다. 어느 로스쿨에서 한 주 정

도의 강의 결손이 일반적일 경우 ABA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

이다.

4. 적정 통학가능지역 거주 요건

어느 정도의 법학 지식은 반드시 학교에 출석하거나 교수로부터 배우지 않아도 가능

하다. 그러나 법률가로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지식 이외에도 법률가처럼 생

각하고 행동하기까지를 배우는 등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 출석하여 수업을 들을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로스쿨 인증기준에서는 학교(인근) 거주요건(in residence)
을 정하고 있으며, 출석수업 역시 전체 58,000분의 강의시간 가운데 45,000분 이상일 것

을 요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법전원평가기준(3.4.1.3.)에서 재학생들이 통학가능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를 평가요소로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특히 과정 중

심의 법전원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의 양해를 얻어 학교 아닌 다른 곳에서 독학

의 시간을 허락받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출결관리나 성적평가를 엄격하

게 할 경우 학생의 학교 인근 거주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중복적인 요구가 아닌

가 생각된다.16) 평가위원회에서는 거주지역이 일상적인 통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학업

에 전념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지 여부로 평가한다.17) 특히 학생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주민등록 

개념이 없으며 자신의 삶의 장소에서 주소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다. 

III. 법전원 평가제도의 문제점

1. 법전원 평가제도

법전원은 각 법전원에 의한 자체평가, 소속 대학에 의한 자율평가와 대한변호사협회 

법전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법전원법 제27조 이하) 등으로 나뉜

다. 앞으로 대학에 대한 평가처럼 언론사 등 외부기관이 영리 등을 목적으로 법전원을 

평가하는 일18)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6) 전종익,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방안의 기준과 방향」, 앞의 심포지움 자료집, 25면.

17) 이종근, 「평가기준에 대한 각론적 이해 II-교육과정-」,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2012년 

조사위원 제1차 직무연수회 자료집』, 129면.

18) 미국에서의 U. S. News & World Report에 의한 로스쿨 랭킹평가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송기춘, 

「미국에서의 사설기관에 의한 로스쿨평가-U. S. News & World Report에 의한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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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는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와 2) 적정

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법전원법 

제28조). 이러한 평가는 법전원이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며, 장차 법전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적절한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각 법전원이 취약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목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 및 외부의 지원 및 기부의 결정 기준

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19)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 전반과 교

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다”(제2항)고 하며,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

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목적을 1) 교육의 질 보장, 2)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책무성 완수 추진, 4) 수요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20)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문제점

가. 랭킹 평가의 문제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는 법전원이 변호사 양성기관으로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요

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취득한 점수에 따른 순위 부여와 친하지 않

다. 또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교육기관에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도 설치인가시 평가결과를 점수로 

환산했던 것과 달리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영역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증으로 평가한다는 원칙을 장하고 있다.21) 다만, 최소한의 인증제

도가 가지는 단점을 연두에 두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법전원 간 자율적

이고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항목의 평가에서 정량지표가 상

위 10% 이상, 하위 10%~상위 10%, 하위 10% 이하로 나눠 우수, 양호, 보통의 평가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연방변호사협회 법학교육분과 평의회, 미국로스쿨협의회 등은 로스쿨 등급 또는 순

위평가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즉, "법학교육에 관한 공식적인 기구는 로

스쿨의 인가 여부에 관한 평가를 넘어서 로스쿨 랭킹을 정하려는 시도나 후원을 하지 

않는다. 어느 학생에게는 중요한 항목이 다른 학생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1990년 2월 미국로스쿨협의회(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National Association of Law Placement 등이 공동으로 표명한 것으로 어떠한 로스

쿨 순위평가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22) 그러므로 장차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23)

『강원법학』 제34권, 2011. 10. 참조.

19) http://www.ed.gov/admins/finaid/accred/accreditation_pg2.html

20)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2012년 조사위원 제1차 직무연수회 자료집, 12면.

21) 백윤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대한 총론적 이해, 대한변현 법전원평가위원회, 앞의 책, 33면.

22) http://www.aals.org/about_handbook_sgp_ran.ph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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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평가지표에 의하여 각 법전원마다 취득점수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랭킹을 매길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랭킹 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자칫 로스쿨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초래할 뿐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가 그리 기대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

었음을 고려하면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확실하게 충족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심

사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전체 법전원의 랭킹 평가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1) 성적평가제도의 엄정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전원협의회가 2011. 1. 12. 발표한 학사관리강화방안은 법

전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사관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성적평가제도의 엄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24)은 타당하다

고 생각되지 않는다. 

(2) 법문서 작성

필수 실무과목 가운데 법문서 작성이 무엇을 가르치는 과목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회는 이를 “판결문, 소장, 변론문 등 법문서 작성의 실습을 

통한 실무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25)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평가기

준은 과목의 성격을 규정하고 앞으로 과목운영의 지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서 중요한 서술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판결문, 소장, 변론문 등의 형식적 문서의 작성을 위한 과목이라면 그것이 굳이 

필수과목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미국 로스쿨의 경우 이 과목은 법류문

장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도 이 골격을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문장론26)

은 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과목으로서 법적 추론 또는 입론

(Reasoning, Argument)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 학기는 사실관계, 당사자의 주장정리, 법

령과 판례 등의 적용 등의 과정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의 유불리를 객관적으로 분석·검
토하고, 또 한 학기는 어느 당사자의 법적 이익을 뒷받침하여 설득력 있는 변론

(persuasive argument)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 논리적 사고와 추론을 통하여 공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법적 논리에 익숙해진다. 이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

생에 대해 시상한다. 소송서류의 작성 등이 실무의 하드웨어라면 추론과 입론능력은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로스쿨 3년의 교육과정은 소프트웨어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그 

하드웨어는 인턴과정이나 취업후에 배우게 된다. 법적 추론 또는 이론적 공방의 부분을 

23) 흔히 언론을 통하여 접하는 미국 로스쿨의 랭킹은 이러한 법학교육인증기관의 공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사설업체에 의한 것이다. U.S. News & World Report의 평가가 가장 대표적이며, Brian Leiter's Law 

School Rankings, Raw Data Law School Rankings, Brennan's Law School Ranking 등이 있다. 평가

기관에 따라 평가요소 등이 다르고 그만큼 랭킹순위도 매우 다양하다. 

24) 이종근, 「평가기준에 대한 각론적 이해 II-교육과정」, 앞의 책, 129면.

25) 이종근, 같은 글, 130면.

26) 법률실무(Legal Practice)라는 명칭을 가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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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히 하고 실무교육을 할 경우에는 결국 실무교육이 피상적이 되고 교육과정 운영이 

허술하게 될 수 있다. 폭넓은 고찰과 충실한 이론교육이 실무수행에 필수적이므로 충실

한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게 로스쿨의 모습이다. 변호사시장의 실무능력은 법적 

추론과 입론의 능력이 그 핵심이 된다고 생각된다.27) 필수과목인 법문서 작성에서 무엇

을 다뤄야 할지에 대해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도 좀 더 

세밀하게 정해져야 한다. 

(3) 리걸 클리닉

임상과목의 구체적 내용으로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체험하는 데 적합한 학내 리걸 

클리닉 과정을 두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리걸 클리닉은 학내 법률상담센터에서 현실 속

의 사건을 접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되는 것에서부터 국제환경분쟁의 실제 사례를 

여러 학기에 걸쳐 담당하는 클리닉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3학점을 부여하기 위한 클리닉의 운영은 한 학기 최소 45시간의 교수시간에 해당하

는 교육, 상담과 과제부과 등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임상과목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운영이 충실한지가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호

로서 상담 등 업무에 종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윤리 교육, 업무수행내용과 

방식, 근무일지의 작성 등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평가사항에는 이 점들이 누락되어 있다. 

(4) 법전원 교육과정 평가의 엄격성

법전원의 교육과정 등의 충실성을 엄격하게 평가하려면 이 과정에 대한 평가를 단순

히 서류만을 검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직접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하되 특히 총

장, 학장과의 면담, 강의 및 프로그램 현장 방문, 교수 면담, 학생 면담, 전문직 직원과

의 면담, 동문 및 지역변호사와의 면담, 학생의 시험, 보고서 및 불만사항과 그 처리에 

관한 기록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교원, 학생

(1) 교원의 수

현재 법전원 소속 전임교원의 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교원은 교육을 실제적

으로 담당하고 있어야 하므로 단지 법전원에 소속하고만 있을 뿐 3년 내에 일정 과목

(또는 학점) 이상의 강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교원의 수를 달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

다. 또한 학장 등 보직을 맡고 있어 일상적으로 교수에게 요구되는 행정 사무 부담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교원의 수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27) 이상은 송기춘, 「미국의 로스쿨이 시사하는 몇 가지」, 29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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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급 조교

앞의 미연방변호사협회 로스쿨 인증기준 및 해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업 학생의 경

우 주당 2시간을 초과하여 고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법전원에 따라서는 

교수의 연구 및 사무 보조를 위하여 법전원 학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매주 20시

간 이상을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별다

른 보조업무가 없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언제나 보조업무를 위해 대기상태에 있다

고 본다면 학업에 충실할 수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3) 학생지도센터

학생지도센터는 과중한 학습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고충의 상담과 진로 및 취업 지도

를 위하여 설치되어야 하닌 기구이다. 이를 위해 상담전문인력의 배치, 지도기록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이 기구가 학생들의 진로지도의 명분 하에 변

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전담 지원기구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예정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 미국의 로스쿨 인증제도에 대한 비판

우리는 아직 법전원에 대한 외부 평가를 실시하니 않았으나 이 평가는 법전원이 추구

하고 있는 목표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법전원 운

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조인 양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 오래 번부터 실시되는 

로스쿨 인증을 위한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

에서 몇 사람의 견해를소개한다. 

가. Ronald A. Cass의 비판28)

현재 인증제도의 성격에 대해 Cass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인증제도는 로스쿨 사이의 비교나 어느 학교에 대한 정보제공이 아니며, 이 인

증을 받은 로스쿨의 졸업자만이 대부분의 주에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증제

도는 배타적이다. 29) 둘째, 소비자보호의 주된 측면 가운데 하나는 품질인데 교육의 실

제 내용에 대한 감독은 거의 없다. 셋째,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 시설투자에 상한선은 

없고 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인증제도는 더 비싼 교육을 향해 가는 톱니바퀴 같은 

것이다. 넷째, 교수통제 및 보상의 증가 등 로스쿨 내부에서 자원재분배를 요구한다. 다

섯째, 로스쿨 졸업생과 변호사가 변화를 거부, 이들 사이의 경쟁약화를 초래한다. 여섯

째,  일단 인증을 받은 학교에게는 현재의 인증제도는 강요(extortion)의 한 형태이며 새

28) Ronald A. Cass, The How and Why of Law School Accreditation, Journal of Legal Education Vol. 

45 No. 3, 418(1995. 9.) 로날드 카스는 보스턴대학교(Boston University)의 학장 겸 교수이다.

29) Ibid., p.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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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입하고자 하는 학교를 먹이감으로 삼고 있다. 

한번 인증을 받은 학교는 결코 그 지위를 잃지 않는다. 한 학교만이 일시적 취소

(temporary revocation) 처분을 당했을 뿐이다.30) 신청 즉시 본인가를 받은 경우도 없다. 취

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임교수를 많이 초빙하고 급여를 인상하고 도서관 지출을 

늘이고 새 건물을 짓고 클리닉 급여를 연구교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 등이다. 

물론 이 인증제도 때문에 로스쿨에 대한 많은 투자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제도는 이성과 권리에 의한 분배가 아니라 무지비한 힘에 호

소하는 것이고 법의 지배를 주장하는 이들이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31) 
인증제도는 인증취소의 위협이 신뢰할 만한 것일 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인데 이 시스

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나. Richard A. Matasar의 비판32)

경험적인 비판이다. 인증절차는 대심적 절차도 아니고, 친절한 조언도 아니며, 로스쿨

을 발전시키려는 진지한 시도도 아니고 단지 통과의례일 뿐이다. 어느 로스쿨도 인증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없고 호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현재의 인증제도에서는 1)클리닉의 자기수익창출모델, 2) 연구년 없는 로스쿨, 3) 학생-
교수비율 30:1 초과와 같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안돼(No-you-can't)"라는 태도를 취

하고 있다. 

로스쿨 인증에 관한 경험으로 느낀 것은 첫째, 여러 가지 반복되는 질문과 답을 할 

인내심을 가진 학교는 인증을 받는다. 둘째, 형식이 중요하다. 셋째, 선의를 가진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나쁜 태도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인증 원칙을 주장한다. 첫째, 학교의 선택을 존중하라. 둘째, 인증을 

거절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라. 셋째, 인증 때문에 교수간의 분쟁이 촉발되지 않게 

하라. 넷째, 모든 로스쿨이 중간 이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 John A. Sebert의 우호적 비판33)

그는 인증기준의 문제에서 세칙이 잘못된 경우가 있고 법학교육에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대부분은 적절하며, 인증기준이 법학교육에 관한 다른 

접근방법을 차단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현 제도

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취한다. 

30) Ibid.p. 424

31) Ibid. p. 424

32) Richard A. Matasar, Perspectives on the Accreditation Process: Views from a Nontraditional 

School, Journal of Legal Education Vol. 45 No 3, pp 426. Richard Matasar는 일리노이공과대학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의 부총장이자 Chicago-Kent College of Law의 학장 겸 교수이다. 

33) John A. Sebert, Modest Proposals to Improve and Preserve the Law School Accreditation 

Process, Jpurnal of Legal Education Vol. 45 No. 3 pp. 431. John A. Sebert는 볼티모어 대학교

(Baltimore University)의 로스쿨 학장 겸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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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장실사 과정의 개선사항으로서 1) 실사팀 인원 증가, 2) 실사팀 연수, 3) 실사

준비로스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도, 4) 실사팀 조기구성 등을 제안한다. 또한 미 연방 

법무부와의 합의서(Consent Decree)34) 때문에 실사팀의 규모를 축소해서는 안되며, 합의

서의 한 내용인 "로스쿨 학장이나 교수 아닌 자 1명, 실무변호사, 법관이나 시민 가운데 

1명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1994년 당시 2인치 두께 자기평가서 이외에 4인치 두께의 서류가 4개나 되는 등 

미리 제출해야 하는 현장실사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따라서 실사비용과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언으로서 1) 가인증을 받은 학교의 연

례현장실사는 필요하다. 좀 더 자주 실사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해

외여름프로그램 실사가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3) ABA와 미국

로스쿨협의회(AALS)의 평가에는 동료의 조언을 포함시키지 말고 이 부분은 현장실사팀

에게 맡기는 게 낫다. 4)  이미 단점으로 확인된 사항을 매년 반복해서 보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35)

4. 소결

우리나라의 법전원 평가제도는 2009년 설립된 25개 법전원에 대한 것이며, 다른 법전

원 설립신청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추가적인 설립인가를 할 것인

지 또한 한다면 언제 몇 개 학교나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미국에서의 비판처럼 

우리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법전원 평가의 주된 목적은 교육의 양과 질에 맞춰져야 할 것이나, 실제 이러한 

실질적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지하다 보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의 주된 측면 

가운데 하나는 품질인데 교육의 실제 내용에 대한 감독은 거의 없다는 큰 문제가 등장

하게 된다.

둘째, 철저한 랭킹이 아니라도 등급을 정하는 평가를 할 경우 평가를 받기 위한 비용, 
시설투자에 상한선은 없고 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평가제도는 더 비싼 교육을 향해 

갈 수 있다. 

셋째, 인증 신청시에 과도하게 설정한 목표로 인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34) 1994년 소수의 법학교수가 로스쿨 인증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1995년 관심이 폭발하였다. 

로스쿨인증에 실패한 Massachusetts School of Law이 반독점법 소송(Massachusetts School of Law at 

Andover, Inc. v. American Bar Association, 872 F. Supp. 1346(E.D.Pa. 1994))을 제기하면서 큰 관심

을 모으게 된다. 이후 1995년 6월 27일에 반독점법 위반 관련 ABA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의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그 내용은 1) ABA가 로스쿨 교수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자료를 수집․유포하거

나 인증과 관련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함. 2) 교수의 강의부담, 휴가, 학생-교수 비율의 교

수 수 계산, 시설, 로스쿨이나 전체대학의 예산배분, 변호사시험준비과정 등에 관한 기준 및 해석을 재검

토하기로 함.  3) 이들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반독점국에 보고하고 ABA의 수정제안 내용이 반경쟁적인 내

용을 담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반독점국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등이다. 

35) 이상의 내용은 필자가 본래 교육과학기술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연구, 2009의 수록 자료로 제공

하기 위하여 작성한 글에 실려 있다. 이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신양균 교수)에 필자가 전문가 자문의견

으로서 작성한 내용이 100여 면에 걸쳐 그대로 수록되었으나 필자의 표시가 누락되어 있어 이 내용이 위 

보고서 연구자의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이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여기에 이를 기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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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려워진다. 

IV. 법학전문대학원의 본궤도 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것
 

법전원은 법률가 양성제도로서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잘 운

영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충실하게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괜히 법전원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

도 생긴다. 그러나 법전원 제도 자체가 가지는 장점과 이를 통한 법조개혁 실현이라는 

구상이 있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을 확보하고 장점이 발현되기 위한 조건을 성취하여 나

간다면 그 앞날이 어둡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전원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3년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전원의 교육과정이 구

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법적 추론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어야 한다. 
과거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달리 다양한 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학생들이 자발적

인 학습을 하는 것을 전제로 강의가 역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아직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므

로 어떠한 과목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그 과목이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변호사시험이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중심을 둔 법률가 양성과정이 되려면 변호

사시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최대한 가능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

이 되는 순간 법전원 교육은 파행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변호사시험 합격률 경쟁의 결과 변호사시험 대비용의 과정 운영에 대해 경계하

여야 한다. 이 문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문제와 관련이 있겠지만, 어떻든 강

의의 중심이 시험 대비에 있다면 교육의 충실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법전원 운영에서 최소한 학사관리강화방안에 의한 과도한 성적상대평가의 강

요와 이와 연계된 유급 등 내용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폐지되어야 하고 각 법전원

의 자율에 맡겨둬야 한다. 

여섯째,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은 법전원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이다. 

일곱째, 법전원 평가는 법전원 제도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

다.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는 결국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

적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적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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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 제 거 래 법 「국제사법」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및「저작권법」

으로 한다.

경   제   법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
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  경  법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

제1회 변호사시험의 현황과 개선방안

원 혜 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변호사시험의 현황

1.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1) 시험과목

○ 공  법(헌법 및 행정법)

○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  

(2)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 그 출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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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및「환경분쟁조정법」

으로 한다.
 

2. 시험방법

1)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2)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3. 2012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1) 성별 현황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응 시 자 1,665 100.00 974 58.50 691 41.50

합 격 자 1,451 100.00 856 58.99 595 41.01

2) 법학전공 현황

구      분

전  체 법학 전공 법학 비전공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응 시 자 1,665 100.00 630 37.84 1,035 62.16

합 격 자 1,451 100.00 552 38.04 899 61.96

II.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연계

1. 학사관리 현황

◯ 2011년부터 아래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전국 법학전문대학

원에 공통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5개교 학사관리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강화된 학사관리방안은 유급과 학사경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연속 3회 학사경고 또는 통산 2회 유급 시 제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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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과목에 대해 상대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실무기초과목의 경우에만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음.

◯ 외국어 강의는 절대평가 가능.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

◯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는(변호사시험법 제2조) 원칙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

◯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한다는 전제조건으로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사

관리 강화방안을 수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학사관리강화방안에 의해 실제 25개 법학전

문대학원 학생에 대해 학사경고와 유급이 이루어졌다.

◯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진 후 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

격할 수 있어야 한다. 

◯ 제1회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발표한 합격률 '입학정원의 75%'에 못미치는 72.55%
에 그쳤다. 이는 사전에 합격자 정원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잘못이다. 이에 사전

에 합격자 정원을 결정하고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3.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사전에 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시험과목에만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험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인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 각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의 과목이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

에 놓이기 된다. 

◯ 특성화과목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목표인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으로 운영되지 않고 선택과목의 시험준비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 이에 합격률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법은 폐지하고 특성화과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성화과목은 선택과목

에 대한 시험제도는 폐지되고 특성화과목에 대한 학점이수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합격률을 사전에 결정하게 되면 시험합격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이 아닌 

학원수업에 참여하는 등 교육의 파행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는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로 제도를 변경하여 법조인양성을 시험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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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이유에 의해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합격률을 미리 결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

니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III. 제1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평가

1. '문제은행'의 충분한 자료제공여부

◯ 시험출제를 위한 문제은행의 문제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출제를 위해 충분한 문제은행이 확보되지 못한 점이 문

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변호사시험 문제출제를 위해 각 과목별 학회 혹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교육과

정에 부합되는 문제은행에의 문제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문제의 확보가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문제은행의 문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출제된 문제에 출제자로 위촉된 시

험위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이는 시험위원의 성향이 출제된 문제에 반영되어 

출제된 문제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된다.

◯ 문제은행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특정 교수에게 문제출제를 의뢰하는 것보다 

각 과목별 학회에 주요문제에 대한 출제를 의뢰하는 것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

다.

2.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절

◯ 각 과목별, 동일과목 중 문제유형별 난이도 조절이 출제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다.

◯ 이를 위해 문제은행에 출제를 의뢰할 때와 출제를 위해 위촉된 시험위원들에게 변

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를 숙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모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반영된 문제의 출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합격률을 미리 정하여 시험합격을 위한 기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할 것이 아니라 변

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는 달리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 동시에 시행된다는 점

을 고려하여 사법시험의 난이도와 동일한 정도로 난이도를 조절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선택형의 경우 사법시험은 선택형이 시험의 1차 관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변호사

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법시험과 

동일한 정도의 난이도롤 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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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수료자를 상대로 변호사의 자질 여하를 검증하는 시험인 

만큼 로스쿨의 교육이념과 목적, 방법을 확인하는 시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제는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중심으로 난이도가 조절되어 출제되어야 한다. 

◯ 난이도 결정의 판단기준은 채점기준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3. 시험위원의 위촉

◯ 시험위원 위촉시 각 전공별로 각각의 전문적인 학문영역을 고려하여 시험위원이 

위촉되어야 할 것이다.

◯ 예를 들어 형사법의 경우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을 종합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하기 때문에 각 전문영역에서 시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할 것이다. 시험위원 중 3분의 2가 특정영역에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위촉된다면 각 영역이 균형 있게 출제되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시험출제지침

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 시험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각 과목의 학회와 협조하여 가장 적절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IV. 소결

변호사시험법 제2조에는 "법학영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

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

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에는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시험은 법

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생이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하여 로스쿨의 설립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 학

생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 공부는 소홀히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시험과목 공부

에만 몰두하게 되면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운영될 것이다. 특성화 분야에서 우

수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취지에 맞게 시험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

이다.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의 교육목적이나 방법, 내용을 결정하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

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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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방안

김 제 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문제의 제기 – 변호사의 취업확대 정책의 어려움

법학전문대학원 제1기 졸업생들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

고 있다.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가 도입된 후 첫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에서 제1기 졸업

생들의 진로에 관하여 본인들은 물론이고 학교와 우리 사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진로와 관련

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적인 발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일단 로스쿨 졸업자들 가운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통계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취하여야 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졸업자들의 취업이 어려우니 제도개선을 통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

는 노력이 있다. 대표적으로 상법개정을 통하여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주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채용하도록 

하자는 제안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며, 우리 기업과 

국가기관 등이 좀 더 법과 원칙을 치키고,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큰 

진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은 의외로 결실을 맺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와 같은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변호사의 채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나 국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

앗는 측면도 있다. 과거 변호사 수가 적어서 변호사를 채용하기 어렵던 시절에 변호사

가 아닌 사람이 법무담당관 업무를 수행하여 왔지만, 이제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과

거보다 보수도 낮아졌으니 당연히 이 업무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채워야 한다는 것

은 분명 정당성이 있다. 그럼에도 쉽게 성사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측면들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법조유사직종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쉽게 실현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변호사가 많아지므

로 장기적으로 행정고시를 폐지하거나 대폭 감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진로확대를 위한 정책 제시 내지 제도개선을 제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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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고려사항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 ‘변호사의 완전취업’ 목표를 보는 사회의 눈 

다음으로, 변호사의 미취업 또는 완전취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

문대학원 졸업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교육자들은 변호사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국민들이나 여론의 긍정적 반향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어느 직종

이든지 자격증 소지자가 완전고용을 보장받지는 못하는데, 단지 변호사만이 완전고용되

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변호사들로서는 현실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정서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지만, 
냉정히 생각하면 변호사 자격만 갖추면 좋은 조건으로 100% 취업이 보장되던 과거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우리가 어떤 노력

을 하더라도 변호사자격증 소지자가 좋은 조건으로 100% 취업되는 시절은 다시 오지 

않지도 모른다. 이는 오로지 수요공급과 경기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지, 제도개선을 통

하여 신규 변호사의 100% 취업이 달성될 수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100%취업시키려면 결국 국가나 기업이 예산을 추가

로 지출하여 신규고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변호사로 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변호사의 100% 취업을 지지할 사람은 변호사 관계자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국가나 기업이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여 신규고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자

리를 변호사로 대체하지 아니하고도 100% 취업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견

으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되는 ‘위험한 시각’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변호사 수

를 줄이면 된다”는 의견이다. 물론 변호사 수를 과거 사법시험 수준으로 줄이면 취업률

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변호사 수를 현재의 사법시험보다 더 줄이면 100% 
취업이 가능할 것이며, 대리, 과장으로 취업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현재의 상황이 최소

한 부장이나 상무급으로 채용하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안 될 말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

도의 도입 목적에 관하여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변호사의 수를 

늘이는 데 있고, 장기적으로 정부에 의한 법조인 정원통제를 폐지하는 데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다. 변호사 수를 줄이자는 것은 곧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근본을 부정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제1기 졸업자들을 위하여 일자리 수를 늘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

시하면서 유의하여야 할 두 번째 고려사항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늘여달라는 주장에 대해 기존의 법조인들이나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여 온 측에서는 “그러게 왜 진로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

입했느냐?”라고 반박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당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적정 

법조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물론 이는 당시 총정원 규

모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나라는 이미 법조인이 포화상태라는 주장부터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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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부족하다는 주장, 나아가 적정 법조인 수라는 것 자체가 자격증으로서의 변호

사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지금 와서 변

호사의 완전취업을 주장하는 것은 거꾸로 변호사 수의 축소 내지 변호사 정원에 대한 

국가통제의 필요성을 요구하거나, 변호사시험을 어렵게 하여 합격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진로

확대 정책과 변호사 수의 증가는 상호 모순관계에 있는 측면이 있다.     

결국 우리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의 진로확대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고려하여

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우리 국가와 사회에 강제적이고 추가적인 부담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 둘째, 취업의 어려움에 대

한 호소가 변호사 수를 줄이거나 동결하자는 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로스쿨 졸업자들의 진로를 확대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쉽

지 않은 일로 보인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시 상정하였던 법조인상을 생

각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하의 법조인상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사법시험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선택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단 사법시험제도는 시험에 의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학력, 
경력, 경제력을 떠나 시험 성적으로 당락을 결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객관적이며 

공정하다.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도 각고의 노력을 거쳐 일단 시험에 합격하면 신분상승

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법시험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예측가능성이 떨

어져 이른바 고시낭인을 양산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사법연수원이 국가예산으로 운

영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데에 있다. 고시낭인의 증가와 함께 

신림동을 중심으로 한 고시학원의 융성으로 고시가 산업화됨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돈 

없는 서민이 장기간 고시에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 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

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측 가능하여 법조인이 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돈을 예상하여 자신

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무엇보다도 국가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변호사 수를 늘여 가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제도에서 상정한 법조인상이 크게 다른 것은 물론이다. 사법연수원은 대법원 산하

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판사, 검사 및 송무 중심의 변호사를 양성하는 성격인 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일환화의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는 공통의 기초적 

능력을 가진 초급 변호사를 양성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을 졸

업한 변호사들은 서초동 중심의 송무변호사가 되기보다는 정부, 기업, 사회단체, 국제기

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그와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향후 법원과 검찰에서 공

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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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기 졸업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변화된 법조인상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준비하여 반영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가장 큰 법제상의 실책은 사견으로는 6개월 실무수습제도의 강제

에 있다고 생각한다.

 

◯ 의무적인 실무수습제도의 문제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에 대한 6개월 의무 실무수습제도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

원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이면서도 변호사활동을 하지 못한다. 사건의 수임(공동수임 

포함)은 물론이고 사건의 수행(공동수행 포함)을 하지 못한다(변호사법 제31조의 2). 법

률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니, 변호사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찬반

론은 이미 도입 당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와 생각하

면 당초 변협에서 주장하였던 “의무 실무수습 2년”이 “6개월”로 줄어든 것이 그나마 얼

마나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아야 하는 씁쓸한 상황이다.

졸업생들의 진로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실무수습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

규 변호사들이 이른바 blue ocean으로 가는 것을 막고, red ocean에 묶어 두는 제도이다. 
당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들은 상당 수가  송무시장에서 일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우리나라 송무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미 지적된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송무시장 이외에 변호사들이 일할 영

역이 많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새 제도하의 변호사들은 송무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가 속한 기관, 기업, 단체에서 필요한 특수한 업무를 배우고, 이를 자신의 법학지식과 

융합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들은 어쩌면 평생 한 번도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법정에 나가더라도 아주 가끔 자신의 특수 영역과 관련하

여 나가게 될 것으로, 이는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하에서 송무 없이는 변호사를 생각할 

수 없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현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변호사들이 있는가 하면, 여

기에 취업하지 못하여 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의무연수를 받는 변호사들이 있다. 이들 

두 그룹을 나누어 생각해 보자. 먼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사람들은 별도의 연수

를 받지 않는다.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일하면 그대로 연수가 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취업자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지 신규 변호사들에 

대해 6개월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다. 

반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들은 로스쿨 

제도도입시 생각하였던 바로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취업하여야 할 사람

들이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란 결국 5년 이상 경력의 기존의 법조인이 있는 곳이니(변호

사법 제21조의 2), 기존의 영역이며 red ocean이라고 할 수 있다. 로스쿨 제도하에서의 

새내기 변호사들은 그 상당수가 현재 변호사가 전혀 없는 새 영역, 즉 blue ocea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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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을 기대한 제도인데, 6개월 의무수습제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본의 

아니게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로 된 셈이다. 이들에 대해 현행법은 

변호사연수를 6개월간 받으라는 것이며, 그 연수 내용은 대체로 송무변호사를 염두에 

둔 내용이다. 6개월 연수 후 이 변호사들은 어떻게 될까? 이들이 연수를 마쳤다는 이유

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

업되지 못한 이유는 연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송무시장 상황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

다. 결국 이들은 6개월의 의무연수 후에 다른 영역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6개월의 

의무연수가 도움이 될까? 연수를 받은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리는 없겠지만, 도

움보다 해가 되는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낙인효

과(stigma effect)가 있기 때문이다.

의무연수제도가 없었더라면, 이들은 변호사가 전혀 없는 새로운 영역에 어떻게 해서

든 취업하려 노력하였을 것이며, 채용자 측에서도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하에 눈높이

를 낮추어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는 이들을 참신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맞았을 것이

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는 데 실패한 변호사’라는 인상을 

가지고 가야 한다. 당연히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채용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왜 저런 

변호사들을 채용해야 하는가?”라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새내기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전혀 없는 새 영역, blue ocean에 가는 것은 현재 제도하

에서는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도 채용기관으로서는 이들이 6개월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

하지 못하는 점을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6개월 후 채용기관들

이 로스쿨 출신자들을 채용하여 나설까? 사견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채용

기관으로서는 사법연수원 출신이나 기존 변호사들 중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변협 의무연수의 

낙인효과를 피하기 위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채용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상 무급

인 경우도 많다고 한다. 6개월이 지난 후 이들이 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채용될 수 있

을지는 부정적이다. 기본적으로 송무시장이 포화상태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새내기 변호사로서도 6개월 연수를 받은 후에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blue 
ocean에 대한 당찬 각오와 도전정신이 한 풀 꺾여 약해지면서, 오히려 기존의 red ocean
에 그냥 남아 있으려는 유혹과 동기가 강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당사자 본인들에게

는 물론이고 기존 법조인들로서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하에서

는 새내기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없는 새 영역으로 가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의무연수제도는 새 영역으로 나가는 것을 6개월 동안 막으

면서 기존 영역의 연수를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거꾸로 설계된 것이다.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 모든 새내기 변호사들을 함께 의무연수시키는 제도를 제안하기

도 하나, 이는 더욱 안 될 말이다. 각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른데, 일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소속기관을 빼 놓고 변협에서 획일적인 내용으로 의무연수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기 소요되는 연수비용도 적지 않은데, 이를 국가예산

으로 하자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여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 취업도 못하여 경

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과중한 추가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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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당시 참여연대 등에서 주장하였듯이, ‘선연수 후취업’의 구도 대신 ‘선취업 후연

수’의 구도로 바뀌어야 한다. 일단 모든 변호사들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

여 취업을 촉진한 후, 다만 새내기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변호사들에 대하여 시

행하는 변호사법상의 연간 의무연수시간을 소정의 기간동안(예컨대 3년간) 2-3배 가중하

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입법자들이 걱정하였던 것은, 취업이 안 된 변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개업을 

하여 법조비리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데 있었다. 그러나 그

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면, 소정의 기간 동안 단독개업을 금지함으로

서 족한 것이었다. 선배 법조인과 공동으로 개업하거나, 사건을 공동수임하고 공동수행

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변호사들의 진로가 제한되는 데에는 새 제도하에서 

변호사들이 배출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변호사 관련 법제는 아직 이에 따르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겸직 및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

제를 들 수 있다.

◯ 변호사의 겸직 및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먼저 겸직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리 변호사법은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다

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8조에서는 겸직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제1항),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

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제2항). 이와 같은 일을 하려면 변호사는 휴업을 하여야 

한다(제3항). 

공무원이 아닌 사적 영역의 전문자격인 변호사에 대하여 ‘겸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고, 겸직을 금지 내지 허가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

문이다. 물론 변호사가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 의뢰인과의 이익충돌이 문제될 수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송무변호사가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유형의 변호사들에게 모두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 제도하에서 ‘겸
직금지’ ‘겸직허가’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는다.

새 제도하의 변호사라면, 영리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오히려 장

려하여야 하지,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할 것이 아니다. 영리 법인의 이사가 되려면 휴직

을 하라는 것도 변호사들이 이사로 취업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정적인 무기이자 경쟁력인데, 손발을 다 묶어 놓고 다

른 영역에 경쟁력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을까? 휴직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어야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데에 더 유리함은 불을 보듯 분명하

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내변호사들의 위상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데에는 이와 같

은 겸직제도도 근본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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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내변호사가 취업할 경우 겸직허가를 받지 못하면 휴업을 하여

야 하고, 겸직허가를 받으면 휴업을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개업신고를 한다. 현재 서울

변호사회에서는 대략 700명 정도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겸직허가를 받아 개업한 사내변호사도 자기회사나 계열사, 동료 근로자 기타 회

사 관련사건을 자유롭게 대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회사의 당해 목적사업과 관련 

사건에 한하여 한 법인당 총 변호사 수에 불문하고 연간 10건을 대리할 수 있을 뿐이

다. 겸직허가지침상 겸직허가를 받은 회원이 당해 회사의 송무사건을 연간 10건을 초과

하여 수임 또는 처리할 경우, ‘송무목적 겸직’이라고 보아 겸직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이

다(서울지방변호사회 겸직허가지침 제6조 참조). 

이와 같은 규제의 이유에 관하여 변호사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사내변호사들의 역할이 

회사 송무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준법경영에의 기여’라고 보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사내변호사가 소송을 처리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사내변호사

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가 기업의 준법경영에의 기여임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송무

목적 사내변호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 변호사 단체의 이와 같은 태도는 

기존의 송무 변호사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 사내변호사가 소속 기업이 원

할 경우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송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이 있는

데, 이는 송무 변호사들로서는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소액사건 등은 기업 입장에서도 외부로펌 등에 맡

기기가 곤란하여 사내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특정 분야에 대

한 전문지식이나 기업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사내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사내변호사의 겸직 및 사건수임에 대한 규제를 풀 경우 사

내변호사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겸직은 보통 공직에 대해 규제한다. 사적 영역에 있어서 겸직을 규제하는 것은 사용

자와의 이익충돌 가능성 때문이다. 변호사에 대해 겸직을 규제한 것은 정확한 연혁과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송무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주된 이유가 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유형의 변호사가 새로운 진로

를 찾고 있는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규제이다. 

겸직에 대한 규제를 현재와 같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반

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를 찾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변호사법을 개정할 필요

가 있다. 변호사법 개정 전이라도 각 지방변호사회는 겸직허가지침을 개정하여 가능하

면 겸직을 허가하고, 사내변호사들의 송무제한도 해제하는 방향의 개정을 하는 것이 새

내기 변호사들이 새 영역에서 진로를 찾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법률구조의 활성화 필요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데 있다면,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변호사의 문턱을 낮추는 

데에 있다. 하지만 변호사의 공급이 증가한다 하여 변호사 수가가 무한히 낮아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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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의 서비스 자체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가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최

저기준의 변호사보수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여전히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률구조활동의 활성화로 해결되어야 한다. 

기존에 변호사의 수가 적을 때에는 법률구조기관이 변호사를 구하기 힘들었을 뿐 아

니라 구한다 하더라도 그 보수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변호사의 기대 수입도 상당히 감소함에 따라 우리 사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

고 새로운 영역이 미처 열리지 못하고 있는 향후 몇 년은 법률구조 활동을 활성화 하는

데 가장 좋은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소수

의 법률구조법인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법률구조법인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분위기

를 조성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현재의 리걸 클리닉을 일종의 법률구조

법인의 성격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과대학에서 부속병원을 경영

하면서 실무교육을 수행하듯이 법학전문대학원도 실무가출신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여 

법률구조법인을 설립하여 공익 및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각 분

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자문의견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장차 법학교육 및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소속 변호사로 참여하면서 실무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학분야 학

문후속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진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는 실무가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에 대한 휴직의무를 풀고 겸직허

가를 하여야 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부속 법률구조법인이 

영리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기준과 감독이 필요한 것도 당

연하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이 법률구조법인을 하나씩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우리

나라 법률구조 역사에 남을만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변호사 정보공개와 비영리 변호사 중개제도

새내기 변호사의 취업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송무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내기 변호사들이 곧바로 개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지만, 
사내변호사 등으로 경력을 쌓은 변호사 중에 일부가 적절한 시점에 개업을 하는 것은 

후배 변호사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취업한 사내변호사들이 

퇴직을 하지 않는다면 후배들로서는 여전히 취업에 애를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들로서 개업을 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요인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점, 즉 

전문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처리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느냐 하는 점, 즉 수임능력 

문제이다. 양자는 상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상호 독립적인 변수이기도 하다.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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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중 상당수는 전자보다 후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수임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정보공개 등이 제도화되어 

국민들이 어느 변호사를 선임할지에 대해 단순히 친지의 소개를 받거나 브로커에 의존

하는 등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호사 중개제도를 건전

한 내용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변호사의 소개를 친지 소개에 

의존하고 있고, 변호사를 소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부분 사건 브로커에 의존하는데,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는 제도 안에 공식적인 변호사 중개제도가 없었던 데에 기인

하는 것이기도 하다. 외국의 경우 영리목적 변호사 중개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

만, 우리나라에서는 영리목적까지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공익법인이나 단체 등을 중심으

로 하여 비영리 목적의 변호사 중개기관을 허가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비자보호단체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비자 관련법 전문 변호사들을 중개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뢰인으로서나 변호사 모두에게 도움

이 되는 일이다. 중개기관은 최초에 사건을 중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후적 지속적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을 관찰하면서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불편한 감정이나 오해 없이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인회계사협회에서 회계나 조세 관

련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소개하거나 의사협회에서 의료문제 전문 변호사들을 소개

하는 것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제상으로는 사건을 소개하는 것 자체를 백안시한다. 공무원이나 직무취급자가 

사건을 소개하는 것을 금지한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변호사법 제36조, 제37조), 윤리규

칙에서 변호사의 사건 유치 노력을 금지하고(제9조), 나아가 이른바 ‘주선업자’라는 개념

으로 무상의 비영리 중개기관의 활동가능성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것(제10조)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의 변호사상은 변호사의 명성을 듣고 의뢰인이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는 관계였지

만,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를 찾아 나

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이른바 ambulance chaser도 양면이 있다. 비난받는 점

은 사고의 피해자가 경황이 없는 중에 불리한 조건(주로 과도한 성공보수)으로 사건수

임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변호사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찾아 나서는 것은 비난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손해배상사건(산재, 교통사

고 등) 브로커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영리목적으로 사건을 소개하

였다는 점에서 비록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거 변호사가 

소수이던 시절에 무지한 피해자가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있는 곳

을 먼저 찾아가 사안을 설명하고 변호사를 만나게 하여 결과적으로 권리구제를 받도록 

도운 점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단지 그것이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상당부분

의 소개비를 받아 챙겼다는 점에 비난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변호사 얼굴을 보기 어렵

던 시절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나마 손해배상사건 브로커들이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한 측

면도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변호사가 대량으로 양성 배출되는 시대이다. 이제는 변호사가 자신의 도움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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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비록 기존의 원로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점잖지 못한 것으로 비추어질

지 모르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전문가 서비스정신에는 부합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사

건의 수임과 중개는, 그것이 특별히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측면이 없다면, 당연히 장려되

어야 할 일이며, 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소극적으로 대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 사건의 수임과 중개에 관한 법제의 정비도 젊은 변호사들이 송무시장에서 정착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취업지도에 대한 공동대응 : 질서 있는 취업지도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취업과정을 보면서 절차적으로 꼭 한 가지 문제제

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는 좀 더 질서정연하고 제도화된 공동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학생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성향과 여건, 취업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취업

공고가 나오는 대로 모든 곳에 지원하는 행태를 보였다. 전국의 1,800여명의 새내기변호

사들이 모든 취업공고를 두고 수 십 개의 지원을 하여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모든 사람에게 지나친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 채용을 하는 측에서도 마냥 

환영할 것은 아니었다. 채용을 하는 측면에서도 과도한 경쟁률, 허수의 지원자들로 인하

여 여러 가지 낭비, 비효율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예컨대, 우수한 변호사

에게 채용확답을 주었지만, 그 변호사로서는 좀 더 나은 직장에 중복지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용하는 측에서도 여러 번 재선발 작업을 반복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과거 대학입시제도의 정비에 있어서도 핵심내용 중의 하나는 과도한 중복지원으로 인

한 사회적 낭비와 폐해를 없애는 데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있어서도 ‘가’군과 

‘나’군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변호사 취업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는 채용하는 측의 협력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용자 측에서도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예컨대 대형로펌, 중소형로펌, 공공

기관, 기업체 등 몇 개의 군으로 나누고, 동일군 내에서의 지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질서

(예컨대 한 개 군 내에서 1차로 3-4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차 측에서는 1차 

지원에서 70% 정도만 선발하고, 취업을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다시 전 군에 대해 2차 

지원을 받는 방식 등)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특히 취업을 위한 면접에 

갈 기회조차 가지기 어려운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회를 부

여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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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 창 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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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로스쿨 출범 3년의 평가

김 주 덕
(변호사/대한변협 로스쿨대책특별위원)

Ⅰ. 로스쿨 출범 3년의 평가

- 과거 사법시험제도의 극심한 폐해와 그에 따른 법과대학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로스쿨제도의 3년 동안의 성과는 큰 차원에서 볼 때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볼 것임

-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변호사 수와 경제적 불황에 따른 변호사의 취

업 곤란 및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일부에서는 로스쿨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임

- 로스쿨제도는 계속해서 발전시키되, 그동안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효

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완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임

Ⅱ. 로스쿨 신입생 선발 및 학사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 2012년 1월 감사원이 전국 로스쿨의 저소득층 특별전형, 사회배려 대상 특별전형에 

대한 감사 결과, 부유층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신분으로 위장해, 심지어는 특별전형 자

격미달자가 입학한 사례가 적발됨(법률저널 기사 참조)

- 2011년도 로스쿨 학사경고는 평균 4.7% 수준으로 로스쿨 학사관리강화방안에 따른 

것이나, 로스쿨 별 학사경고 수준의 편차가 크고, 특히 인원이 가장 많은 서울대 로스쿨

의 학사경고가 눈에 띄게 적은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음

- 로스쿨에서 변칙적 장치를 통해 성적 인플레가 만연하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인

위적으로 성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전국 로스쿨에서 지난해 1학기 221과목이 폐강되는 일이 속출, 학년이 높을수록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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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 늘어 로스쿨 교육이 근본적으로 부실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짐

- 로스쿨의 도입취지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성화 과목들이 상당 수 폐강되고 있어 로스쿨의 취지

가 무색해지고 있음

- 로스쿨의 교육이 불신을 받게 되자 사설교육기관을 통한 로스쿨생의 법학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임

- SKY 로스쿨 및 수도권 로스쿨이 점차 서열화되는 경향이 있고, 로스쿨이 양극화되

는 현상이 있어 우려되고 있음

Ⅲ. 로스쿨 체제하의 변호사시험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일부에서는 변호사시험의 난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즉 일정한 합격자를 

미리 정해 놓고 응시자의 몇 %를 합격시키기 위해 난이도를 의도적으로 조정하고 채점

도 그에 따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변호사시험에서 지나치게 이론 위주로 출제하고 있고 실무과목에 대한 비중이 낮아 

로스쿨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론과목 위주로 공부하고, 실무과목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일부 변호사들이 분석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시험의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서울변호사회에서는 자격검증을 위해 1회 시험 답안지와 합격자들의 실제 성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에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이 보다 많이 참여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객관식 문제는 그야말로 시험을 위한 공부만을 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고, 종래의 

사법시험 폐해가 그대로 재현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변호사시험의 과목 및 출제방향 등에 따라 로스쿨에서 실무과목에 대한 교육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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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이루어지고 로스쿨생들도 그에 따라 보다 충실하게 실무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음

Ⅳ.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모두 1,451명이며, 이중 로클럭으로 100명, 검사로 42명

이 진출하였고, 4월 19일 기준으로 353명이 변호사등록을 하였음

- 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의무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은 410여명으로 출발했다가 

350여명으로 줄어들었음

- 로스쿨 졸업생 및 사업연수원 수료생 중 상당수가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종전 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

- 학부 4년 및 로스쿨 3년의 긴 기간 동안 고비용을 투자해서 졸업한 변호사가 취업

이 되지 않거나 법과대학 졸업생과 같은 수준으로 취업을 하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문

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변호사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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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 선 수
(변호사/민변 회장)

  

o 여기서 제시하는 의견은 제 개인의 입장이지 민변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

명히 합니다. 민변에서는 TFT를 꾸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는 있으나, 아직 의견

을 수렴한 단계는 아닙니다.

o 로스쿨 도입은 한 번의 시험성적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과 국가 주도로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사법연수원 제도를 유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것이 불

가능하고, 대학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의 괴리로 대학교육이 황폐화되고, 과다한 우

수 인력이 사법시험에 매달려 소위 고시낭인의 폐단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민사회 및 학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안된 개선

방안입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2004년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
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단일안으로 로스쿨 도입을 건의하였고, 대통령 산하 사법제

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이를 받아 법안을 성안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사개

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유리된 법조의 폐쇄성과 관료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법조 인력의 선발 및 양성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로스

쿨 도입에 찬성하였고,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으로서 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활동에 

관여하였습니다.

 

o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가장 조심스러웠던 점은 장기의 교육기간과 높은 비용

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나 경제적 약자 층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법조의 전반적

인 기득권화 및 보수화를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장

학금 지급, 특별전형에 의한 취약계층 배려 등을 로스쿨 인가 조건의 하나로 설정했던 

것입니다.

장학금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

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학금과 특별전형이 소수자와 약자 계층의 진입장벽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 및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장학금과 특별전형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자

료를 정리해서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경우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제시해주면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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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악화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오히려 개선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공익인권법학회 등 공익적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로스쿨 학생들 및 시민사회단체 등

에 상근하고자 하는 졸업생들도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로스쿨 학생 및 졸업생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스쿨이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자 및 경험자를 선발해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에 법학전공자를 주로 선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니라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될 때 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o 법조인 배출 규모, 유사 법조의 조정 등 모든 관련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지 않고 

로스쿨을 도입한 것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으나, 예상되는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조

정한 후에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면 제도 개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법조인 

배출 규모는 로스쿨 인가 과정에서 법학교육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학정원

을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로스쿨 정원 문제를 다시 거론할 단계는 아니고, 배출되는 변호사들을 수용하기 

위한 직역 확대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를 

송무시장에서 모두 수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그 외의 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

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대해 법조 직역이기주의라는 식의 비

판여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준법지원인 제도는 우리 사회의 법치 영역을 확대하고, 분

쟁 내지 위법을 예방함으로써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볼 때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습

니다. 행정의 사전 적법 여부 점검을 위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법무담당관 제도, 모

든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찰서 단위의 

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 제도, 그리고 법률구조제도의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되

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이 쉽지 않고, 또 그러한 제도 도입으로 모든 변호사가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의 법치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들입니다. 

o 변호사시험은 원래 자격시험을 예정했었으나, 운영과정에서 합격률을 통제할 수 있

는 형태로 되었고, 시험과목과 방식도 특성화 교육을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되었습니

다. 로스쿨에서의 엄격한 상대평가 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과정에서 채택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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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로 인해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질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본래 의미의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성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선택과목에 대한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서는 필수과목의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선택과목에 대한 시험은 유지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격한 상대평가제도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상대평가는 

원칙적으로 필수과목에 한하여 하도록 하고, 선택과목의 경우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조윤리와 같이 Pass/Fail 방식으로 평가하는 과

목을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능력을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단순 비교

하여 제도의 우위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어느 쪽이나 개인적인 편차는 

있고, 변호사로서 실무활동을 하면서 배워가는 과정 역시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발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어느 쪽이 우수하다고 일방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6개월의 실무수습을 강제하는 것은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사실상 1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고, 송무 영역 이외의 영역에

서 활동할 계획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수습을 강제하는 것이 되며, 또한 로스쿨 

재학 중 실무수습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는 것이어서 그 필요성이 의문입니다. 재학 중 

방학을 이용하여 2～4주의 실무수습을 3～4회 받도록 하거나 리걸 클리닉을 이수하도록 

하여 이를 졸업조건으로 하고, 개업 후 일정 기간의 의무연수시간을 확대한다면 굳이 6
개월 실무수습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o 로스쿨 제도 도입에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로스쿨 제도가 비판을 받으면 마치 그 

정면에 서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로스쿨제도가 황폐화된 대학 교육을 시정하고, 폐쇄적

이고 관료적인 법조를 개혁하며, 우리 사회의 법치와 인권보장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

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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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견

김 현 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 머리말

법원행정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몇가지 사항을 대법원 관계자의 입장에서 요약하고자 합니

다.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

여 제도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일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은 물론, 입학을 희망하

는 지원자의 수적, 구성적 변화, 졸업생의 사회진출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그

에 따른 입학정원, 변호사 자격인원, 강의내용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정한 목적과 제도를 고정시켜 두기보다는 시간적 변화와 국민적 욕구, 사회적 요청 

등을 가장 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개방적 자세에서 법학전문

대학원 제도 개선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법원의 로스쿨 지원 업무

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실무수습

법원은 2010년부터 법전원생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하계 기본과

정은 사법연수원에서 사전강의 2일과 각급법원의 실무수습 2주간으로 구성되어 2010년 

500여명, 2011년 521명이 이수를 마쳤습니다. 기본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계 심

화과정은 희망자를 특정 재판부에 배속하여 5~8주 법관과 같이 생활하면서 기록검토 

등 재판업무를 체험하도록 하는데, 2010년 133명, 2011년 220명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

다. 

전국 법전원생에게 모두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는 법전원생의 실무수습이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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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7~8월, 12~1월 사이에만 가능한데, 사법연수생의 실무수습과 중복되어 현실적으로 

각급법원이 전국 법전원생 전부를 수용할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실무수습과는 별도로 사법연수원은 ① 2011년 1~2월에 법전원 1,2학년생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민사 1,2차(각 6일), 형사 1,2차(각 5
일) 프로그램은 기본강의, 사례연구, 기록작성, 강평 형식으로 운영되었고, 참여인원은 

민사 1,151명, 형사 987명이었습니다. ② 2011년 7월에 법전원생 2~3학년의 신청을 받아 

민사심화반(393명), 형사기초반(242명)에게 연수프로그램을 5일씩 시행하였고, ③ 2012년 

1월에도 법전원생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민사기초 특강(274명), 형사심화 특강(298명) 프

로그램을 각 4일씩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사법연수생 인원이 계속적으로 감소할 예정이므로, 법원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도 내에서 최대한 법전원생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가인 법정변론 대회

법원은 2009년부터 매년 계속적으로 가인 법정변론 대회를 개최하여 법전원생이 모의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변론하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서류심

사, 예선, 본선 등 여러 단계의 심사와 경연을 거치면서 그 참여 열기와 변론의 수준은 

전국 어느 변론대회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향후에도 법전원생의 변론능력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

다.

다. 법관의 법전원 출강 

전국 법전원에 그 지역 부장판사가 1학기 민사, 2학기 형사 실무강의를 담당하고 있

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담당하시는 민사실무강의와 형사실무강의를 보완하고, 재판현장에

서 일어나는 각종 실무기법 및 재판운영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법전원생에게 전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출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점 비중이 크지 않고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상당수의 법전원생이 수강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강의내용을 더욱 알차게 강화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법원이 법전원 실무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입니다.

4.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은 변호사 선발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서 법전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

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국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분쟁에 조력하고, 법치주의 실현을 담

당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그에 걸맞은 법률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전원 



- 58 -

제도가 변호사를 대량으로 대출하기 위한 제도로만 인식․치부되어서는 안되고, 국내에서

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사회적 수요에 맞

게 양성․배출하여야 한다는 당초의 목표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전원의 학사관리 강화와 정상적인 법학교육의 달성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자로서

의 자질 확보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가 변호사 시험 출제에 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 여건 

미비로 인하여 법원 외부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적극적인 관

여로 변호사 시험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이를 기초로 법전원의 교육체계가 더

욱 충실해 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법전원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법전원 졸업생의 진로와 재판연구원 제도

법전원 졸업생의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도기적으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행 실시되면서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가 역사상 가장 많아졌고 기존의 

변호사 시장이 그에 맞추어 성장해 주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법전원 제도의 목적이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여 법치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경

제의 발달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면 변호사의 직역확대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

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전원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법전원, 재야법조와 재조법조의 노력한다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전원 졸업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제도가 도

입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와 관련하여 재판연구원의 인원수는 당초 법원이 희망하

는 인원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입법되었습니다. 향후 그 인원수를 점차 늘여가는 개

선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연구원 선발에 일정한 테스트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전원생에게 추가적인 부

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전원의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 별도

의 대비없이도 재판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향후 법전원 교수님과 

학생들의 폭넓은 개선의견을 기대합니다. 

재판연구원은 계약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나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및 법원 근무를 

통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갖고 그 과정에서 종합적인 평

가를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임용시 유력한 후보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연구원이 법원의 실질적인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목적과 재판연구원의 역량 강화

를 위한 기회 제공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하여 재판연구원의 담당

업무를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메모의 작성, 사건의 진행단계별 검토보고서의 작

성, 재판부에 대한 의견 제시, 법정과 조정, 검증 등의 참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

판연구원을 합의부에 배치하여 부장판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였으나 그에 따른 적정한 

평가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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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맺는 말

법전원 제도는 2003년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시되어 같은 위원회가 대

법원장에게 그 설립을 건의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법개혁추

진위원회에서 근거법률이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은 바람직한 법전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전원생에 대한 실무수습, 출강, 사

법연수원 강의, 법정변론 대회 등을 통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강

화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현실적인 여건 부족으로 과도기에서 법전원 제도가 기대에 미흡하거나 졸업생의 취업

문제 등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부터 차분히 합

리적 해결책을 찾고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그 필요성을 설

득한다면 발전적인 개선책을 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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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로스쿨이 걱정되나요?

박 근 용
(참여연대 전 사법감시팀장)

1. 현재의 로스쿨 제도 운영에 문제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사시체제로 돌아

가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 사실관계나 현장 상황에 대한 과장이나 일부 현상을 일반화 하는 등의 문제가 있

지만, 현재의 로스쿨 제도(학교교육, 학생선발다양성, 입학정원, 변호사시험 등을 포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의 사법시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설령 정원을 늘이는 방식일지라도 말입니다).

○ 사법시험 체제가 빚어낸 문제점들을 고치자고 도입한 방안이 로스쿨 제도였습니

다. 로스쿨 제도가 애초 예정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하여 이 제도를 백지화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로스쿨 제도가 애초 의도했던 것, 즉 사법시험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

하고 더 나은 법률가 배출시스템으로 작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2.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에게 느끼는 점

○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라서 경제력 없는 이들이 법률가가 될 기회가 봉쇄되고 있

다, 특정 몇몇 대학교 출신이 로스쿨 입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편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목고와 서울 ‘강남3구’ 고교졸업자가 다수인 것을 보면 특정계층의 독

식이 우려된다 등의 비판이 있습니다.

교육이 다양해지지 않고 변호사시험과목에 편중된 교육과 학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

판이 있습니다.

○ 일부는 과장된 면도 있고, 일부는 사법시험 체제 때와 동일한 현상이기도 한 비판

도 있지만, 귀담아 들을 비판이기도 합니다. 혹시 비판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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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론과 논객들이 말하는 이런 비판은,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살펴

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로스쿨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

는 효과만 있을 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고치면 되는지 의제설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로스쿨 제도 그 자체가, 도입 당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제도이거나, 로스쿨 체

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필연적이고 개선, 예방, 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

다면, 로스쿨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적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로스쿨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데 있다고 

한다면, 또 로스쿨 체제에서 완화, 예방,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면, 논의방향은 많이 달

라져야 합니다.

○ 법률가 진출기회가 특정계층에 독식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국민적 합의와 입법정책당국의 판단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법률가 양성과 배출에 있어서 사회정책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당국의 개입여지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로스쿨 제도에서는 사회적 합의만 형

성된다면 상당히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 예를 들어 현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입학전형을 따로 운영하는 것처럼, 학생의 

다양성을 많이 확보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는 것도 권장할 일이며, 가능한 

일입니다.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는 방편도 있을 것입니다. 매년 사법연수원 예산은 500억 원 

대였고, 2010년 사법연수원생 보수로 책정된 예산은 360억 원 대였습니다. 이 비용은 앞

으로 연수원생 규모가 축소되고 종국에는 없어짐에 따라 더 이상 지출되지 않을 것인

데, 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로스쿨에 대한 사회정책적 요구에 따른 지원금으로 사

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장학금 지급범위 확대, 공익적 법률활동 종사를 조건으로 하

는 장학금 지급 또는 대여금 상환면제 등의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자격 취득자들이 무변촌 또는 변호사부족 지역에 진출

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쓴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일본

변호사연합회의 ‘해바라기 기금’ 참고)

○ 따라서 현재 로스쿨 제도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에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공익적 관점에서의 입법정책당국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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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외치고 로스쿨 도입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말하

는데 그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대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 교육이 과거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변호사시험과목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분명 학교 현실이 그러한 듯합니다. 동일한 문제가 있었던 사시 체제와 마찬가지로, 
로스쿨 체제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양화하겠다는 

로스쿨 제도 자체가 틀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면, 원인은 로스쿨 제도가 아니라 

‘변호사시험제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라고 학교당국을 설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정원

을 거의 정해두고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 해서 합격 여부를 가르는 사실상의 정원제 선

발시험제도라고 하면, 어느 학생이 어느 학교가 변호사시험 성적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

한 공부, 다양한 활동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로스쿨 제도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있는 원인을 보

지 않고,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으니 로스쿨 제도 도입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이 또한 의제설정기능을 가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 로스쿨과 그 구성원들에게 당부하는 점

○ 법학교육기관인 로스쿨은 사회의 적재적소로 뻗어갈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고 법률

가로서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소양을 갖춘 이들을 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 즉 공익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입학

전형을 다양화하는 것도 그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국공립대 로스쿨의 경우는 더

더욱 그러한 책무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을 학교당국과 그 구성원들(교수, 학생 모두)은 충실하게 하

고 있는지, 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제도 등을 개선

하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고시학원처럼 변호사시험 과목에 매몰된 학사운영을 하고 시험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여 명성을 높이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학교들은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이미 형성된 명성을 지키는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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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로스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여러 교수들 중에는 로스쿨 제도가 본연의 역할

을 하도록, 그리고 사회적 책무도 다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사법시험 체제의 문제점을 고친 로스쿨이 되지 않고 그 복제판이 된다면, 사법시험이 

개혁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로스쿨이 개혁대상이 되는 것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4. 사족 : 건설적인 논의에 장애를 주는 비판들

○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 현실을 탐사하고 공론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언론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를 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된 것이지 상황을 호도하거나 논

의를 왜곡시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건설적인 문제제기와 개선을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문제점이 있다고 한 뒤 곧

바로 로스쿨 제도 도입 자체가 문제였다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는 동시에, 왜곡

된 비판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 잘못된 비판의 대표적인 두 가지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보도사례 1 

<한겨레> “수도권 로스쿨 입학생 SKY64% - 지방대 2%”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27363.html(2012년 4월 9일자)

최근 4년간 사시합격자중 지방대 출신 비율이 9.0%인데 비해 ‘수도권 로스쿨 입학생’ 
중 지방대 출신이 2%로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 편중현상이 심해졌다고 보도한 기사

였습니다. 

더 나아가 전남대의 경우 2011년 사시합격자가 16명인데, 2012년 수도권 로스쿨 입학

생은 2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18대 국회의원인 안민석 의원실 발표 자료를 인용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비교대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사시합격자중 지방대 출신 비율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전국 25개 로스쿨(매년 입학

자 기준 2000명)에 입학한 지방대 학생 수입니다. 지방 소재 로스쿨 입학생은 제외하고 

수도권 소재 로스쿨 입학생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이 보도방식은 비교대상으로 적절하

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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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의 2011년 사시합격자 수(16명)와 비교해야 할 것은 전국 로스쿨에 입학한 전남

대 출신 학생 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남대 로스쿨은 2009년에 자교 출신을 35명 

입학시킨 것으로 한겨레21에 보도된 바 있고 같은 해에 전북대 로스쿨, 동아대 로스쿨, 
제주대 로스쿨 등에서도 전남대 출신을 1~2명씩 입학시키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조금 숫자가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비교대상이 합리적이지 않은 통계로 비판을 하는 

것은 성급하고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보도사례 2.

중앙일보 보도 2012.4.11자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862760&ctg=1200

로스쿨 입학생들의 등록주소지와 기성 법조인들의 출생지(원적지)를 비교하여, 로스쿨 

입학생 중 서울거주자(61.4%)가 기성 법조인중 서울출신(18.7%) 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면서 로스쿨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20대중 후반 이상인 사람(로스쿨 입학생)들의 등록주소지(거주지)와 기성법조인

들의 출신지(태어난 곳)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로스쿨 입학생들의 등록주소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사법연수원생들이 사법시험 응

시할 때 등록주소지(거주지)가 타당합니다.


